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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  55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55

①(시행일) ························································  55

②(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55

①(시행일) ························································  55

②(검사장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  55

③(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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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12.31, 제7275호) 부   칙(2005.6.11, 제1496호)

제1조(시행일) ··················································  55

제2조 및 제3조 생략 ·····································  56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56

제5조 생략························································  56

①(시행일) ························································  56

②(제조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  56

부   칙(2006.4.13, 제1522호)

시행일 ······························································  56

부   칙(2007.7.13, 제8505호) 부   칙(2008.1.11, 제20539호) 부   칙(2008.1.14, 제1578호)

①(시행일) ························································  56

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  56

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57

시행일 ······························································  56 제1조(시행일) ··················································  56

제2조(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  56

제3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57

제4조(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  57

제5조(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57

제6조(인삼류조사직원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57

부   칙(2008.2.29, 제8852호) 부   칙(2008.2.29, 제20677호) 부   칙(2008.3.3, 제1587호)

제1조(시행일) ··················································  5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58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58

제7조 생략························································  58

제1조(시행일) ··················································  58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58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  58

제1조(시행일) ··················································  58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58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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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 정  1995.12. 6. 법률 제5022호

 개 정  1996. 8. 8.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 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

등의정비에 한법률)

        1999. 1.21. 법률 제5664호

        1999. 1.21. 법률 제5667호

        (농수산물품질 리법)

        2000. 1.21. 법률 제6189호

        2001. 1.26. 법률 제6380호

        2001. 1.29. 법률 제6399호

        2003.12.11. 법률 제6998호

        2004.12.31. 법률 제7275호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2007. 7.13. 법률 제8505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제 정  1996. 6.29. 통령령 제15087호

  개 정  1996. 8. 8. 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 직제)

         1997.12.31. 통령령 제15598호

         (행정 차법의시행에따른 세법

시행령등의개정령)

         1999. 6.30. 통령령 제16446호

         2001. 6.22. 통령령 제17242호

         2004. 3.17. 통령령 제18312호

         ( 자 민원처리를 한가석방자 리

규정등 개정령)

         2004. 6.25. 통령령 제18439호

         2008. 1.11. 통령령 제20539호 

         2008. 2.29. 통령령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  직제)

  제 정  1996. 7. 1. 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개 정  1996.12.28. 농림부령 제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 개정령)

          1999. 8. 7. 농림부령 제1337호

          2000. 6.23. 농림부령 제1366호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2001. 7.14. 농림부령 제1392호

          2004. 6.30. 농림부령 제1477호

          2005. 6.11. 농림부령 제1496호

          2006. 4.13. 농림부령 제1522호

          2008. 1.14. 농림부령 제1578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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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人蔘  人蔘類의 耕

作·製造·檢査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人蔘을 特産物로 보호·육

성하고 人蔘産業의 건 한 발 에 이바

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2007.7.13>

  1. "人蔘"이라 함은 오가피科 人蔘屬植物

을 말한다.

  2. "水蔘"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人蔘

을 말한다.

  3. "紅蔘"이라 함은 水蔘을 蒸氣 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  말린 것을 말한다.

  4. "太極蔘"이라 함은 水蔘을 물로 익

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白蔘"이라 함은 水蔘을 햇볕·열풍 

제1조 (목 ) 이 은 인삼산업법에서 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1조 (목 )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동법 시행령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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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人蔘類"라 함은 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된 것 모두를 말한다.

  7. "年根"이라 함은 人蔘이 出芽하여 자

란 햇數를 말한다.

  7의2.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8. "人蔘類製造"라 함은 水蔘을 原料로 

하여 紅蔘, 太極蔘 는 白蔘을 製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人蔘製品類"라 함은 「식품 생

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 (公典) 

는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 에 收

된 食品  人蔘類를 原料로 하여 製

造·加工된 食品을 말한다.

  9.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에 의한 人蔘關聯 品目組合(이하 "組合"

이라 한다)  農業協同組合中央 (이하 

"中央 "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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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人蔘産業振 施策의 강구) ①농림수

산식품부장 은 인삼류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 진·유통개선·가격안정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

흥에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농림수산식품부장 은 生産 團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硏究機關으로 

하여  人蔘의 優良種苗, 경작  검사기

술의 개발·보 , 栽培適地調査  인삼제

품류의 개발등에 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7.13>

  ③國家 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

안에서 第1   第2 의 規定에 의한 

施策 는 사업의 施行에 필요한 事業費

를 보조 는 융자할 수 있다.

제2조 (연구기 의 범 ) 「인삼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 "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 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1. 농 진흥청소속 연구기

  2. 삭제 <2004.6.30>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

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한 사업의 수행에 합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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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章 人蔘耕作  收穫

第4條 (耕作申告) ①人蔘을 耕作하고자 하는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耕作地를 할하는 組合에 申告

할 수 있다. 申告事  농림수산식품부

령이 정하는 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한 같다.

제3조 (경작신고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삼식재 년도 9월 30일까

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경작지의 토지 장등본을 첨부하여 경작

지를 할하는 「농업 동조합법」에 의

한 인삼 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

식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5.6.11>

  ②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이 정하는 요사항"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작면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치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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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는 농림

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耕

作地를 할하는 組合에 相續·讓受 는 

合倂의 申告를 할 수 있다.

  1. 第1 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耕

作地를 相續하거나 讓受한 

  2. 第1 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耕

作 가 法人인 경우 그 法人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

된 法人

  ③삭제 <2003.12.11>

[ 문개정 1999.1.21]

삼경작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

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 문개정 1999.8.7]

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지의 상속·

양수 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

는 자는 그 상속·양수 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

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

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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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삭제 <1999.1.21>

第6條 삭제 <1999.1.21>

第7條 삭제 <1999.1.21>

第8條 (耕作方法  指 등) ①農村振 廳

長은 人蔘耕作 의 所得增進과 人蔘類의 

品質向上을 하여 농업 동조합 앙회

장(이하 " 앙회장"이라 한다)과 協議하

여 標準人蔘耕作方法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農村振 廳長  中央 長은 人蔘耕作

에게 第1 의 規定에 의한 耕作方法에 

따라 耕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③人蔘耕作 는 人蔘을 耕作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殘留性農藥 

 化學肥料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 문개정 1999.8.7]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사용 지농약·비료) 법 제8조제3항

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성

농약  화학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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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水蔘의 年根確認) ①人蔘耕作 가 5

年根 이상의 水蔘을 收穫하고자 할 때에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組合에 年根確認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組合은 第1 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檢査擔當職員으로 하여  

收穫에 立 하여 水蔘의 年根을 확인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1   第2 의 規定에 의한 年根確

認의 節次·방법·檢査擔當職員의 資格要件

등 年根確認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2001.7.14, 2005.6.11>

  1. 「농약 리법」 제8조  동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

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2. 질소·인산·가리성분  1성분이상을 함

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  는 물

리 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3. 삭제 <2001.7.14>

제8조 (수삼의 연근확인) ①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 정일 7일 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조합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  

수확에 입회하도록 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수확 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

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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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문개정 1999.1.21]

여부

  2. 수확 상 경작지에 최  식재연도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

부

  3.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입회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

  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연근 별 세부기 에 

합한지의 여부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서 

농업 동조합 앙회의 장(이하 " 앙회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

정 2001.7.14>

  1. 농업 동조합 앙회(이하 " 앙회"라 

한다) 는 조합에서 2년이상 인삼경작

지도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

검사기 (이하 "인삼류검사기 "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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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契約耕作  給調節

第10條 (契約耕作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

은 水蔘의 給調節  價格安定을 하

여 人蔘耕作  는 生産 團體와 人蔘

製造·加工業 간의 契約耕作을 勸奬·알선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수산식품부장 은 第1 의 規定에 

의한 契約耕作의 확 등을 하여 해당 

다) 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

에서 1년이상 인삼 련업무를 담당한 경

험이 있는 앙회 는 조합의 직원

  ④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 별 세부기 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  연근검사에 

한 규정을 용한다.

  ⑤ 앙회장은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

장별 인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

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문개정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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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 에게 第3條第3 의 規定에 의한 

事業費를 우선 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第1   第2 의 規定에 의한 契約耕

作의 勸奬·알선과 事業費의 우선 지원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11條 (收買備蓄  出荷調節등) 농림수산

식품부장 은 人蔘類의 價格安定을 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中央 로 

하여  人蔘類를 收買하여 備蓄·放出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9조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수

산식품부장 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 우량묘삼의 생산자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

  3. 농기계  경작자재의 구입자

  4. 인삼경작지의 리에 필요한 자

  5. 가공시설자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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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人蔘類 등 製造 <개정 2001.1.26>

第12條 (人蔘類製造業  人蔘製品類製造의 

신고 등<개정 2001.1.26>) ①人蔘類製造

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

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 가 자기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太極蔘 는 白蔘을 輸出 는 都

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이하 "蒐集

"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개정 

2008.1.14>)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

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

설내역서(홍삼 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

을 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②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

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

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

품 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 생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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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第1 의 規定에 의하여 紅蔘 는 太

極蔘의 製造業申告를 하고자 하는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정에 의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

다. <개정 2005.6.11>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

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

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

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

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

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

은 수수료와 함께 소  행정기 의 장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문개정 2001.7.14]

제11조 (시설기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홍삼 는 태극삼제조업의 시설

기 은 별표 1과 같다.

[ 문개정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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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第1 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이하 "人蔘類製造業 "라 한다)는 그 申

告事  施設의 賃貸 등 大統領令이 정

하는 요사항을 변경한 때 는 그 營

業을 廢業·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

開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長·郡守에게 申告하

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④人蔘類製造業 는 人蔘類를 製造하고 

남은 副産物을 原料로 하여 人蔘製品類

제2조 (인삼류제조업자의 요변경신고사

항)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

조제3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요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1. 상호

  2. 표자

  3. 업소 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제3조 (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4항 

단에서 "인삼제품류  통령령이 정

제12조 삭제 <1999.8.7>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폐업등의 신

고<개정 2001.7.14>)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폐업, 

휴업 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인삼

류제조업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

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

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

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 문개정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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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을 製造·加工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食品衛生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食品의 製造·加工에 

한 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2001.1.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人蔘類製造業 는 食品衛生法 제21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 에 

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

  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食品衛生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食品의 製造·加工

에 한 업의 허가 는 신고의 소  

행정기 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 <신설 2001.1.26>

[全文改正 99.1.21 法5664]

第13條 삭제 <1999.1.21>

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08.1.11>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唐針)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사포닌이 

그램당 80 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

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

삼제품

  7. 가용성(可溶性) 홍삼성분(홍삼사포닌이 

그램당 70 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

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

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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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營業 의 地位承繼 등) ①人蔘類製

造業 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는 法人인 人蔘類製造業 의 合倂

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

한  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人蔘

類製造業 의 地位를 承繼한다.<개정 

2001.1.26>

  ②第1 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製造業

의 地位를 承繼한 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서 규정하는 人蔘製品類의 製造를 승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人蔘製品類 製

造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食品衛生

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승계에 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계행정기

제14조 ( 업자의 지 승계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

조업자의 지 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

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

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

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생법 시행규

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05.6.11>

  ②시장·군수는 제1항 단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

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

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

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

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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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全文改正 1999.1.21 法5664]

第15條 (人蔘類의 製造基準등<개정 2001.1.26>)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

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

당 연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정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7.7.13>

  ②人蔘類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製造基準을 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농림수산식품부장 은 국립농산물검사

기 의 장 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 의 장으로 하여  인삼류의 안 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제2항의 규정

제3조의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정기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정기  

등에 하여는 「농산물품질 리법 시행

령」 제24조  제25조를 용한다.

[본조신설 2008.1.11]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

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  행

정기 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문개정 2001.7.14]

제15조 (제조기 <개정 1999.8.7>) 법 제1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태극삼  

백삼의 제조기 은 별표 2와 같다. <개

정 1999.8.7>

제16조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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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④第3 의 경우 계직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 문개정 1999.1.21]

第16條 (營業閉鎖등) ① 長·郡守는 人蔘類

製造와 련하여 人蔘類製造業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營

業의 閉鎖를 命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營業의 부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업폐쇄를 명하여야 한

다. <개정 2001.1.26, 2007.7.13>

  1. 第12條第2 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에 미달한 때

  2. 第15條第1 의 規定에 의한 製造方法

을 반하거나 연근 는 원산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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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3. 第15條第2 의 規定에 의한 製造基準

을 반한 때

  4. 이 조에 따른 업정지명령을 반하

여 업정지기간 에 업을 한 때

  ②第1 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閉鎖命

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  는 任員

을 포함한다)는 第12條第1 의 規定에 

의한 人蔘類製造業의 申告를 할 수 없

다.<개정 2001.1.26>

  ③第1 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

令·정지처분의 세부 인 기 은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문개정 1999.1.21]

第5章 檢査  輸出入등

제17조 (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

제4조 (검사의 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밖에 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제17조 ( 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

기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폐쇄명령  정지처분의 세부기

은 별표 3과 같다.

[ 문개정 1999.8.7]

제18조 (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인삼류검사기 의 검사를 받고

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 20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류검사기 (이하 "인삼류검사기 "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自家製造)

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삼·태극삼 는 백삼을 매 는 

수출의 목 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는 백삼을 수출 는 도

매의 목 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는 백삼을 매의 목

으로 수입한 자

  ②인삼류검사기 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 을 검사기록

서에 기록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는 수집자가 홍삼·태극삼 는 백삼에 

그 원산지· 량·제조자  매자를 실명

으로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5, 2008.1.11>

10일 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

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검사

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 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

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인삼류검사기 과 법 제17조의2제2항

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

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

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

  1. 검사 리 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 검사필증수불 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원산지검사 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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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약잔류검사 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5. 미생물검사 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 문개정 1999.8.7]

제18조의2 삭제 <2001.7.14>

제18조의3 (검사의 기 등)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품질검사·포

장검사  표시검사등의 기 ·방법은 별

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 홍삼·태극

삼 는 백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 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1. 수출의 경우 : 수출상 국 는 수출

상 방의 요청(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검

사기 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 의 장 는 자

체검사업체가 별표 3의2의 검사  원산

지  연근검사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의 경우 : 수입 인삼류의 체형  



- 22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

사·포장검사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

여 하되, 그 검사의 기 ·방법  품질보

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특성등에 비추어 별표 3의2의 기 을 

용하는 것이 부 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인삼류검사기 의 장이 농림수산식

품부장 의 승인을 얻어 그 기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문개정 1999.8.7]

[제19조에서 이동, 종  제18조의3는 제21

조로 이동 <2008.1.14>]

제18조의4 (품질보증기간 <개정 2008.1.1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

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 에서 인

삼류검사기 의 장 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은 2

년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은 10년

이내

  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이내

[ 문개정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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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인삼류검사기 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 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⑥인삼의 종자 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 으로부터 

그 품질에 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  제18조의4는 제20

조로 이동 <2008.1.14>]

제19조 (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

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1. 홍삼  홍삼본삼·원형홍삼, 태극삼  

태극본삼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는 업소

  2. 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 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 문개정 1999.8.7]

[제21조에서 이동, 종  제19조는 제18조의

3로 이동 <2008.1.14>]

제20조 (인삼종자·종묘의 검사) ①법 제17

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종묘검사기

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는 종묘를 검사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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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제1항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

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 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문개정 2007.7.13]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제

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

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 과 제조

리기 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

기 의 장으로부터 홍삼·태극삼 는 백

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

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

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

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  제조한 

제5조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 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11>

신청서를 인삼종자·종묘검사기 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인삼종자·종묘검사기 의 장은 검사의 

기   방법등에 한 세부사항을 정하

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7]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  제20조는 제18

조의4로 이동 <2008.1.14>]

제21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등) ①법 제17

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

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사본

  2. 인삼류 품질 리시설  인력내역

  3. 최근 2년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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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태극삼 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

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

는 자신이 직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는 백삼에 하여도 자가상표

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

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

검사기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차  변경신고 등에 하여 필요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종 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2007.7.13>]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은 자체검사업

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는 지정취소를 명할 

조하여 인삼류검사기 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  1부

  ②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

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이하 "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등의 기

에 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여

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

  ③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

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 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

의 통지  보고에 하여는 제2항을 

용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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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

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을 반하여 검사의 기

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

한 경우

  2. 제17조제4항 본문을 반하여 자체검

사필증 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

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매

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을 반하여 자신이 직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는 

백삼에 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

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

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반하

여 검사정지기간 에 검사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

인의 경우에는 그 표자 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

  ④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은 자체검사

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 을 

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   자체검사성

  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미

생물검사의 성

[본조신설 1999.8.7]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  제21조는 제19

조로 이동 <2008.1.14>]

제21조의2 삭제 <2004.6.30>

제22조 (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

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액

의 범 에서 인삼류검사기 의 장 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 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 문개정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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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한 시

정명령·검사정지 는 지정취소의 세부

인 기 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종 의 제17조의3은 제17조의6으로 이동 

<2007.7.13>]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한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

한 제품에 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당해 제품이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 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

[제27조에서 이동, 종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1.14>]

제23조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국립농

산물검사기 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

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유통

이거나 매를 목 으로 보 ·진열 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 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폐기 는 재검사

의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1.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 을 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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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는 재검사

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그 제

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의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2. 재검사 : 농약잔류허용기 외의 검사

기 에 미달한 경우로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5에 따른 기 을 과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

물검사기 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하여 인삼류검사기  는 자

체검사업체로 하여  확인검사에 입회하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④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폐기 는 재

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 의 장 는 자체검사업체

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

림수산식품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6.30, 2008.1.14>

[ 문개정 1999.8.7]

[제26조에서 이동 <2008.1.14>]

제24조 (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  소

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법 제

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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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 ①인삼류검

사기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 리에 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

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

사기 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 리를 

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2007.7.13>

제5조의2 (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

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1.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문 학 이상

의 학교에서 생물학·화학·농학·식품공학·

양학 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2. 국·공립연구기 , 인삼류검사기 , 인

삼류제조업체 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

의 이화학검사 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8.1.14>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 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08.1.14>]

제25조 (검사결과의 표시등) ①법 제17조의

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

과 합격품에 하여는 검사증지 는 자

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일

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태극삼 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하여는 검사증지 신 인삼류검

사기 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

에 인을 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지, 자체검

사필증  검사일부인의 규격, 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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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3.12.11]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7.7.13>]

  3. 국립농산물검사기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는 인삼류연구기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

을 말한다)의 품질검사분야에서 2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삼류검사기 의 품질검사분야에서 6

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4.6.25]

기타 세부 인 사항은 인삼류검사기 의 

장(자체검사필증  검사일부인의 경우

에는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이 정하

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

  ③인삼류검사기 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

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검사성 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

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 문개정 1999.8.7]

[제22조에서 이동 <2008.1.14>]

제26조 (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

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

사기법·안 성확보  품질 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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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의6 (檢査結果에 한 異議申請 등) 

①제17조제1항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檢査機關 는 人蔘種子·種苗檢査

機關의 檢査를 받은 가 檢査結果에 

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檢査를 한 檢

査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하고 再檢

査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7.7.13>

  ②第1 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再

檢査節次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9.1.21]

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

비는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

여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4]

[종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1.14>]

제26조의2 [종  제26조의2는 제24조로 이

동 <2008.1.14>]

제27조 (검사결과에 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한 이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

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 의 장 는 인삼종자·

종묘검사기 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②인삼류검사기 의 장 는 인삼종자·

종묘검사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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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에서 이동 <2007.7.13>]

第18條 (品質認證) 水蔘을 生産하여 品質認

證을 받고자 하는 는 農産物品質管理

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 에게 品

質認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1.1.29>

第19條 (未檢査品의 去來制限등) ①紅蔘·太

極蔘 는 白蔘을 販賣하는 는 第15條

第1 의 規定에 의한 年根表示를 제거 

는 변경하여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

으로 보  는 陳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7條第1 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

지 아니하 거나 檢査에 불합격된 紅蔘·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7]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  제27조는 제22

조로 이동 <2008.1.14>]

제27조의2 [종  제27조의2는 제27조로 이

동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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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蔘 는 白蔘은 이를 販賣 는 輸

出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  는 陳

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은 제1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

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 는 

백삼을 매·수출의 목 으로 보  는 

진열 인 것을 발한 때에는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  당해 제품을 압류하게 하

거나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④홍삼·태극삼 는 백삼을 매하는 자

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

증 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

사품의 포장을 뜯어 매의 목 으로 보

 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

단 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3>

  ⑤제17조의4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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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용한다. <신설 2003.12.11, 

2007.7.13>

[ 문개정 1999.1.21]

第20條 (人蔘類 場接近物量 輸入推薦<개

정 1999.1.21>) ①삭제 <1999.1.21>

  ②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한마라 쉬

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場

接近物量에 해당하는 人蔘類를 讓許稅率로 

輸入하고자 하는 는 농림수산식품부장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第2 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를 輸入

하는 는 輸入價格과 販賣價格의 差額의 

범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액을 農水産物流通 價格安定에 한法

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

기 에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1, 2004.12.31>

제28조 (수입부담 의 납입등<개정 1999.8.7>) 

①삭제 <1999.8.7>

  ②삭제 <1999.8.7>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

류의 매수입 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 에 의하여 산출

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 ·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

세공과 ·보 료·운송료  매수수료등 

국내 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

제한 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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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章 人蔘類의 表記등

第21條 삭제 <1999.1.21>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

고려홍삼"·"고려태극삼" 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

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

리법에 의하여 지리 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문개정 2001.1.26]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54조의 규정

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 (이하 "기

"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제29조 삭제 <2001.7.14>

제30조 삭제 <2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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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章 삭제 <2000.1.21>

第23條 삭제 <2000.1.21>

第24條 삭제 <2000.1.21>

第25條 삭제 <2000.1.21>

第26條 삭제 <2000.1.21>

第27條 삭제 <2000.1.21>

        第8章 補則

第28條 (權限의 임) 이 法에 의한 농림수

산식품부장 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農村振 廳長, 

特別 長·廣域 長 는 道知事, 長·郡

守, 所屬機關의 長에게 임할 수 있다.

[ 문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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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調査 등<개정 1999.1.21>) ①농림수

산식품부장 , 長·郡守 는 國立農産

物檢査機關의 長은 인삼류의 안 성 확

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

員으로 하여  生産 團體·人蔘製造業 ·

蒐集 ·輸出入業 ·販賣業  는 品質認

證을 받은 등에 하여 施設·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 는 閱覽하게 하거

나 檢査에 필요한 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7.7.13>

  ②第1 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는 收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

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1>

第30條 삭제 <2001.1.26>

第30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

제31조 ( 계직원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제17조의4제3항·제19조제

5항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계직원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

식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 문개정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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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 第9條의 規定에 의한 年根確認業務

에 종사하는 組合의 任·職員과 제17조제

1항·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人蔘類檢査機關  人蔘種子·

種苗檢査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7.7.13>

[본조신설 1999.1.21]

        第9章 罰則

第31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3年 이하의 懲役 는 3

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3.12.11, 2007.7.13>

  1. 第15條第1 의 規定에 반하여 年根

을 허 로 표시하여 販賣한 製造

  2. 第19條第1 의 規定에 반하여 年根

表示를 제거 는 변경하여 紅蔘·太極蔘 

는 白蔘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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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  는 陳列한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반하여 미검

사품 는 불합격품을 매·수출하거나 

매의 목 으로 보  는 진열한 자

  4. 제19조제4항을 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

품의 포장을 뜯어 매의 목 으로 보  

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

를 변경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1年 이하의 懲役 는 1千萬원 이

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1. 第12條第1 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

지 아니하고 紅蔘이나 5年根 이상의 太

極蔘 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2. 第15條第2 의 規定에 의한 製造基準

을 반하여 紅蔘·太極蔘 는 白蔘을 

製造한 

  3. 第15條第3 의 規定에 의한 계직원

의 製造確認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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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는 기피한 

  4.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는 기피

한 자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는 기피한 

자

[ 문개정 1999.1.21]

第32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 , 法人 

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는 개인의 業務에 하여 第

31條의 반행 를 한 때에는 行爲 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는 개인에 하

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第33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

料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1.1.26, 

2003.12.11, 2007.7.13>

  1. 第8條第3 의 規定에 반하여 殘留性

제6조 (과태료의 부과) ①농림수산식품부장 ,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 는 시장(특

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32조 (과태료 징수 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차에 하

여는 「국고 리법 시행규칙」을 용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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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藥 는 化學肥料를 사용한 

  2. 第12條第1 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

지 아니하고 4年根 이하의 太極蔘 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3. 第12條第3 의 規定에 반하여 施設

變更·休廢業등에 한 申告를 하지 아니

한 人蔘類製造業

  4. 人蔘類製造業 의 地位를 承繼한 로

서 第14條第2 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紅蔘·太極蔘 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 과 자체

검사업체

  5. 제17조제4항의 規定에 반하여 自體

檢査畢證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印刷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는 백삼을 販賣

한 

  6. 제17조제5항의 規定에 반하여 自體

檢査成績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당해 반행 를 조사·확인한 후 반사

실과 과태료 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상자에게 

구술 는 서면(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반행 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 은 별표 2

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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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5제1항을 반하여 교육을 받

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9. 第29條第1 의 規定에 의한 調査등에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②第1 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

부장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長 는 

長·郡守(이하 "賦課權 "라 한다)가 賦

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1999.1.21>

  ③第2 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

복이 있는 는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내에 賦課權 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 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

은 가 第3 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 는 지체없이 管

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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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第3 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는 地方稅滯納處

分의 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022호,19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

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人蔘事業法은 이

를 廢止한다.

第3條 (基金에 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 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人蔘

振 基金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人蔘

産業振 基金으로 본다.

第4條 (耕作指定에 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 의 人蔘事業法에 의하여 

韓國담배人蔘公社가 지정한 紅蔘耕作圃

에 하여는 韓國담배人蔘公社와 生産

團體간에 耕作契約한 것으로 보며, 韓國

담배人蔘公社社長이 收買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 의 人蔘事業法에 

          부칙  <제15087호 1996.6.29>

제1조(시행일) 이 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령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38호,19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음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작지정신청기간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경작지정을 받지 아니

하고 경작 에 있는 5년근이상의 인삼경

작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삼경작지정신

청서에 경작지를 할하는 인삼 동조합

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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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韓國담배人蔘公社가 耕作指定하

여 耕作 에 있는 白蔘圃  苗蔘圃는 

이 法에 의하여 耕作指定 는 耕作申告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檢査등에 한 經過措置) 이 法 施

行당시 종 의 人蔘事業法에 의하여 행

한 檢査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檢査 기타 처분으로 본다.

第6條 (紅蔘製品의 製造·加工  品質管理

등에 한 經過措置) 종 의 人蔘事業法

에 의한 紅蔘製品의 製造·加工許可, 기  

 規格의 용 기타 品質管理에 한 

사항은 食品衛生法에 의한다.

第7條 (罰則에 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의 행 에 한 罰則의 용에 있어서

는 종 의 人蔘事業法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 村構造改

善特別 計法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  "金融機關  林業協同組

合中央 "를 "金融機關, 林業協同組合中

央   人蔘協同組合中央 "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인삼 동조합법

시행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재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

15조제2항  “재정경제원장 ”을 각각 “s

를 할하는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조 (인삼제조업등록  신고기간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삼류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일부터 90일이내에 제11조 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 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삼류의 지리 표기등록신청기간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삼

류의 지리  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

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

심의 원회규칙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50인이내"를 "60인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분과 원회 : 인삼류



- 45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13條  "金融機關 는 林業協同組合

中央 "를 "金融機關, 林業協同組合中央

 는 人蔘協同組合中央 "로 한다.

  第14條  "金融機關·林業協同組合中央 "

를 "金融機關·林業協同組合中央 ·人蔘協

同組合中央 "로 한다.

  ②人蔘協同組合法  다음과 같이 改正한

다.

  第8條第1  내지 第3 , 第9條第1 ·第2

, 第10條第1 , 第11條第2 , 第27條第1

第4號·第2 , 第29條, 第33條第3 , 第

38條第1 第11號, 第39條第1 ·第2   

第42條  "財務部長官"을 각각 "農林水産

部長官"으로 한다.

농림수산부장 ”으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시

행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

수산물유통공사” 다음에 “인삼 동조합법

에 의한 인삼 동조합과 그 앙회”를 

삽입한다.

  제25조  “수산업 동조합과 그 앙회

(이하 ”농림축수 등“이라 한다)”를 “수산

업 동조합․인삼 동조합과 그 앙회

(이하 ”농림축수삼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농림축수 등”을 “농림축

수삼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농림

축수 앙회”를 “농림축수삼 앙회”로 

한다.

  ③농산물검사법시행령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원의 경우

에는 인삼류검사기 에서 3년이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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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다른 法令과의 계) 이 法 施行당

시 다른 法令에서 종 의 人蔘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

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는 이 法

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 후 30日 이내

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

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한 大統領

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省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7>省

略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립

농산물검사소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

정하는 자에게 일반자격을 부여한다.

  별표의 농산물의 종류별 종목의 제3호  

“땅콩”을 “땅콩․인삼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계) 이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 의 인삼사업법시행령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는 이 

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5135호 1996.8.8)

제1조(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7조 (다음 법령과의 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 의 인삼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

칙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종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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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人蔘産業法  다음과 같이 改正한

다.

  第3條第1 ·第2 , 第4條, 第5條第1 ·第2

 本文, 第7條第1  本文, 第10條第1 ·

第2 , 第11條, 第12條第1 ·第3 , 第14

條第3 , 第16條第1  本文·第2 , 第17

條第1 ·第3 , 第18條, 第20條第1 ·第2

, 第25條第2 , 第26條, 第27條第1 ·第

2  本文, 第28條, 第29條第1 , 第30條 

 第33條第2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2 , 第4條第1 ·第2 , 第5條第1

·第2  本文, 第6條第2號, 第7條第1  

本文, 第8條第3 , 第9條第1 ·第3 , 第

10條第3 , 第12條第1 ·第2 , 第14條第

3 ·第4  本文, 第15條第2 ·第3 , 第16

條第3 , 第17條第1  내지 第4 ·第6 ·

第8   第20條第1 ·第3  "農林水

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39>내지 <69>省略

第4條 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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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행정 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

등의정비에 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

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省略

          附則  <제5664호,19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

行한다.

②(製造業申告에 한 經過措置) 이 法 施

行당시 종 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製造業의 登  는 申告를 한 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人蔘製造業

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自體檢査業體의 지정에 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 의 第17條第5 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業體로 決定되어 

           부칙(‘97.12.31)

이 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9.6.30)

제1조(시행일) 이 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리  표시등록에 한 경과조치)   

이  시행 에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  표시등록을 한 자는 제9조의 개

정규정에 의하여 인삼류검사기 장 는 

국립농산물검사기 의 장에게 등록한 것

으로 본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 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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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은 는 第17條第2 의 改正規

定에 의하여 自體檢査業體로 지정된 것

으로 본다.

④(罰則에 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의 

행 에 한 罰則의 용에 있어서는 종

의 規定에 의한다.

⑤(다른 法律의 改正) 基金管理基本法  다

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人蔘産業法

附則(農水産物品質管理法) <제5667호,19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

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②생략

  ③人蔘産業法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品質

管理에 한法律"을 "農水産物品質管理法"

으로 한다.

第8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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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6189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6月 1日부

터 施行한다.

第2條 (人蔘産業振 基金의 폐지에 한 經

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人蔘産業法에 

의하여 설치된 人蔘産業振 基金의 債

權·債務등 일체의 權利·義務  財産은 

農水産物流通 價格安定에 한法律 第54

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金

이 이를 承繼한다.

  ②第1 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價格

安定基金이 人蔘産業振 基金으로부터 

承繼하는 融資金은 農水産物流通 價格

安定에 한法律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金利  기간으로 同法 第

57條第3 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協同組

合中央 에 融資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7호,199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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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이 法 施行 에 종 의 第25條第2 의 

規定에 의한 人蔘産業振 基金의 2000年

度 基金運用計劃에 반 된 事業은 農水

産物流通 價格安定에 한法律 第57條第

1 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2月 31

日까지 農水産物價格安定基金에서 融資 

는 貸出할 수 있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金管理基本法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2  第102號를 削除한다.

第4條 (基金廢止에 따른 다른 法律과의 

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

의 人蔘産業振 基金을 인용한 경우에는 

農水産物流通 價格安定에 한法律 第54

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金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시

행규칙)  <제1366호,200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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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6380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제조업자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 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

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

삼류제조업자로 본다.

제3조 (지리 표시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 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리 표시를 등록하여 사용 인 자

부칙  <제17242호,2001.6.22>

①(시행일) 이 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미삼 등의 검사에 한 경과조치) 이  

시행당시 종 의 제7조의2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인삼류에 

한 검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 부과기 에 한 경과조치) 이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②생략

  ③인삼산업법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8조제4항  "인삼산업진흥기 (이하 "

기 "이라 한다)"을 "농수산물유통 가격

안정에 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 (이하 "기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92호,2001.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등 표시에 한 경과조치) 태극삼  직

삼, 곡삼, 반곡삼  기타 형태의 삼과 

백삼  본삼류  원형백삼에 한 등

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등·2등·등외 

는 1등(송)·2등(죽)·등외(매)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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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농산물품질

리법에 의하여 지리 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산물품질 리법의 제명변경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부

칙 제3조  제6조  농산물품질 리법

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 리법 시

행일 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 리

법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의 행 에 한 벌칙의 용에 하여

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 리

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地理的特産品  人蔘産業法에 의

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

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포

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

삼"·"고려태극삼" 는 "고려백삼" 등 "

 시행 의 반행 에 한 과태료 부

과기 의 용에 있어서는 종 의 규정

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 리법

시행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한 지

리 표시의 등록기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 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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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제6399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삼산업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

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

에는 국내로 한다.

부칙( 자 민원처리를 한가석방자 리규

정등 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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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6998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과태료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의 행 에 한 과태료의 용에 있어서

는 종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

부칙 <제18439호,2004.6.25>

①(시행일) 이 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원의 자격에 한 경과조치) 이  

시행 당시 인삼류검사기  는 자체검

사업체의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로서 종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

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7호,2004.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장소 등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

청을 하 거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을 

한 것에 하여는 제21조,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에 

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의 규정

에 의한다.

③(행정처분의 기 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의 반행 에 한 행정처

분의 기 에 하여는 별표 3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 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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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②생략

  ③人蔘産業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農水産物價格安定基金"을 

"농산물가격안정기 "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505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업체에 한 경과조치) 이 법 

부칙 <제20539호,2008.1.11>

이 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2005.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제조기  등에 한 용례)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 로 검사하는 것부터 용한다.

          부칙 <제1522호,200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호,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기간에 한 용례)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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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시 종 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

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

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

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

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

시 지정받아야 한다.

③( 업폐쇄 등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의 행 에 한 업폐쇄 등의 명

령에 하여는 종 의 규정에 따른다.

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 로 검사하는 백삼부터 용한다.

제3조 (검사수수료에 한 용례) 별표 4

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

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용한다.

제4조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 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의 반행

에 한 행정처분 기 에 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의 규정

에 따른다.

제5조 (재검사명령기 에 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의 검사합격품의 확인검

사에 한 재검사명령기 에 하여는 

별표 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 의 규

정에 따른다.

제6조 (인삼류조사직원증 등에 한 경과조

치) 이 규칙 시행 에 발 한 인삼류조

사직원증  인삼류조사공무원증의 유효

기간은 종 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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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식

품산업진흥”에 한 부분은 2008년 6월 28

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되는 법률  이 법의 시행 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농림

부장 ”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 ”으

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

부칙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농림부장 ”을 “농림수산

식품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587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8조의3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28조제3

항․4항  “농림부장 ”을 각각 “농림수

산식품부장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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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33조제2항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단  후단ㆍ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

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

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2항 단, 제15

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제20조제3항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

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부터 제7

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

항, 제17조의4제2항 단ㆍ후단  제17

조의5제4항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제7조 생략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  “농림부

장 ”을 “농림수산식품부장 ”으로 한다.

   내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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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다

)

     (라
) 

세
균

계
수

기

 
다

. 
나

목
의

 
(1)에

 
규

정
한

 
검

사
기

구
 
다

음
의

 
것

에
 

하
여

는
 
제

3자
의

 
검

사

기
구

를
 
이

용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제

3자
의

 
검

사
기

구
를

 
이

용
하

고
자

 
하

는
 

자
는

 
식

품
생

법
 

는
 
다

른
 
법

령
에

서
 
지

정
 

는
 
인

정
한

 
검

사
기

과
 

문
서

로
서

 이
용

계
약

을
 체

결
하

여
야

하
며

, 품
질

에
 

한
 최

종
책

임
은

 제
조

업
자

에
게

 

있
다

.

 
 

 
(1) 화

학
천

칭
(최

소
측

정
 
단

가
 

0.1m
m

g
 
이

하
인

 것
에

 
한

한
다

)

 
 

 
(2) 고

속
액

체
크

로
마

토
그

래
피

 
 

 
(3) 가

스
크

로
마

토
그

래
피

 
 

 
(4) 비

색
계

(S
p

ectro
p

h
o

to
m

eter방
식

의
 것

에
 
한

한
다

)

 
 

 
(5) 무

기
원

소
분

석
기

(H
P

IC
기

종
․

IC
P
기

종
․

A
A

기
종

의
 것

에
 
한

한
다

) 

 
 

 
(6) 회

감
압

농
축

기

2. 
조

직
 

 
인

력

 
가

. 
제

조
업

자
는

 
제

조
장

에
 
서

로
 
독

립
된

 
제

조
리

부
서

와
 
검

사
리

부
서

를
 
두

고
, 

각
각

 
리

책
임

자
를

 두
어

야
 
한

다
.

 
나

. 
원

료
와

 
제

품
의

 
품

질
리

를
 

하
여

 
제

조
리

부
서

 
는

 
검

사
리

부
서

에
 

제
5조

의
2제

1호
 

는
 
제

2호
의

 
규

정
에

 
의

한
 
자

격
을

 
갖

춘
자

 
1인

 
이

상
과

 

제
5조

의
2제

3호
 

는
 
제

4호
의

 
규

정
에

 
의

한
 
자

격
을

 
갖

춘
 
자

 
1인

 
이

상
을

 

검
사

원
으

로
 
배

치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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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사
실

 
 자

체
검

사
업

체
의

 
지

정
신

청
서

 
수

일
 
기

으
로

 
최

근
 

2
년

 
동

안
 
인

삼
의

 
종

류
별

로
 

자
가

제
조

하
여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인

삼
류

검
사

기
으

로
부

터
 

인
삼

류
를

 
검

사
를

 
받

은
 
실

이
 
홍

삼
이

나
 
백

삼
은

 
본

삼
류

 
2톤

 
이

상
을

 
포

함

하
여

 
연

간
 

3톤
이

상
, 

태
극

삼
은

 
연

간
 
본

삼
류

 
2톤

 
이

상
이

어
야

 
한

다
. 

다
만

, 

국
립

농
산

물
검

사
기

의
 
장

이
 
인

삼
의

 
종

류
별

 
수

상
황

 
등

을
 
고

려
하

여
 
부

득
이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4. 
제

조
리

 
 
기

타

 
가

. 
인

삼
류

의
 

제
조

리
 

 
검

사
리

업
무

를
 

정
히

 
수

행
하

기
 

하
여

 

작
성

․
비

치
하

여
야

 
할

 
기

서
의

 
종

류
는

 다
음

과
 
같

다
.

 
 

 
(1) 제

조
리

기
서

 
 

 
(2) 검

사
리

기
서

 
나

. 
제

조
리

기
서

에
는

 다
음

 
사

항
이

 포
함

되
어

야
 
한

다
.

 
 

 
(1) 제

조
공

정
리

에
 

한
 
사

항

 
 

 
(2) 시

설
 

 
기

구
리

에
 

한
 사

항

 
 

 
(3) 원

료
리

에
 

한
 
사

항

 
 

 
(4) 

반
제

품
, 

완
제

품
, 

검
사

품
 
등

을
 
연

근
별

로
 
구

분
한

 
제

품
리

 
 
보

리
 

등
에

 
한

 
사

항

 
 

 
(5) 품

명
․

제
형

 
 
성

상
에

 
한

 
사

항

 
 

 
(6) 작

업
 
주

의
할

 
사

항

 
 

 
(7) 

생
리

에
 

한
 
사

항

 
다

. 
검

사
리

기
서

에
는

 다
음

 
사

항
이

 포
함

되
어

야
 
한

다
.

 
 

 
(1) 

원
료

 
 
제

품
의

 
시

험
기

록
(시

험
항

목
․

시
험

성
․

정
결

과
․

시
험

자
․

시
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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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

체
의

 
채

취
량

․
채

취
장

소
 

 채
취

방
법

 
 

 
(3) 시

험
결

과
를

 
련

부
서

에
 
통

지
하

는
 
방

법

 
라

. 
소

비
자

의
 
불

만
 
처

리
는

 
다

음
 
사

항
을

 
따

라
야

 한
다

.

 
 

 
 
인

삼
류

의
 품

질
에

 
한

 소
비

자
의

 불
만

신
고

가
 있

을
 때

에
는

 신
속

하
게

 조
사

하
여

 
그

 
원

인
을

 
규

명
하

고
, 

보
상

 
기

타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하

며
, 

이
에

 
한

 기
록

을
 
유

지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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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행

 
근

거
 
조

문
과

태
료

액

1회
2회

3회
 
이

상

가
. 

법
 
제

8조
제

3항
을

 
반

하
여

 
잔

류
성

농

약
 

는
 화

학
비

료
를

 사
용

한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1호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나
. 

법
 

제
12조

제
1항

에
 

따
른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하

고
 

4
년

근
 
이

하
의

 태
극

삼
 

는
 백

삼
을

 제
조

ㆍ
매

한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2호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다
. 

법
 

제
12조

제
3항

을
 

반
하

여
 

시
설

변

경
ㆍ

휴
폐

업
 
등

에
 

한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한
 인

삼
류

제
조

업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3호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
별

표
 2

〕
 <

개
정

 2008.1.11>

과
태

료
 
부

과
기

 
( 제

6
조

제
3
항

련
)

1. 
일

반
기

 
 가

. 
부

과
권

자
는

 
당

해
 

반
행

의
 

동
기

․
내

용
 

 
횟

수
 

등
을

 
고

려
하

여
 

제
2호

에
서

 
정

한
 

액
의

 
2분

의
 

1의
 
범

에
서

 
이

를
 
경

감
하

거
나

 
2배

의
 

범
에

서
 
이

를
 
가

할
 
수

 
있

다
. 

다
만

, 
가

하
는

 
경

우
에

도
 
과

태
료

의
 
총

액

은
 

500만
원

을
 

과
할

 
수

 
없

다
.

 
 나

. 
반

행
의

 
횟

수
에

 
따

른
 
과

태
료

 
부

과
기

은
 
최

근
 

1년
간

 
같

은
 

반
행

로
 
과

태
료

를
 
부

과
받

은
 
경

우
에

 
용

한
다

. 
이

 
경

우
 
그

 
기

용
일

은
 

동
일

 
반

행
에

 
한

 
과

태
료

 
부

과
일

과
 
그

 
부

과
후

 
재

발
일

을
 
기

으
로

 
한

다
.

2. 
개

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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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인
삼

류
제

조
업

자
의

 
지

를
 

승
계

한
 

자
로

서
 

법
 

제
14조

제
2항

에
 

따
른

 
신

고
를

 
아

니
하

고
 

홍
삼

ㆍ
태

극
삼

 
는

 

백
삼

을
 제

조
ㆍ

매
한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4호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마
. 

법
 

제
17조

제
2항

에
 

따
른

 
검

사
기

록

서
를

 
보

존
하

지
 
아

니
한

 
인

삼
류

검
사

기

과
 자

체
검

사
업

체

법
 

제
33조

제
1항

제
4호

의
2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바
. 

법
 

제
17조

제
4항

을
 

반
하

여
 

자
체

검

사
필

증
을

 
붙

이
지

 
아

니
하

거
나

 
인

쇄
하

지
 
아

니
하

고
 
홍

삼
ㆍ

태
극

삼
 

는
 
백

삼
을

 
매

한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사
. 

법
 

제
17조

제
5항

을
 

반
하

여
 

자
체

검

사
성

서
 등

을
 제

출
하

지
 아

니
한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6호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아
. 

제
17조

의
2제

3항
에

 
따

른
 

변
경

신
고

를
 

아
니

한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7호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자
. 

제
17조

의
5제

1항
을

 
반

하
여

 
교

육

을
 
받

지
 
아

니
한

 
검

사
원

으
로

 
하

여
 

검
사

하
게

 
한

 
자

체
검

사
업

체

법
 
제

33조

제
1항

제
8호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차
. 

법
 
제

29조
제

1항
에

 
따

른
 
조

사
 
등

에
 

하
여

 정
당

한
 이

유
 없

이
 거

부
한

 자

법
 

제
33조

제
1항

제
9호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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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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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1] 
<
개

정
 1999.8.7>

홍
삼

 
는

 태
극

삼
제

조
업

의
 시

설
기

( 제
11 조

련
)

1. 
일

반
기

   
제

조
․

보
시

설
, 작

업
장

, 
수

시
설

, 화
장

실
 등

의
 구

조
․

치
 등

에
 

하
여

는
 

식
품

생
법

시
행

규
칙

 
별

표
 9 

제
1호

가
목

 
내

지
 마

목
의

 
기

을
 

용
한

다
.

2. 
개

별
기

구
 
  

분
세

 
 부

  시
  설

  항
  목

공
 
     통

홍
 
 
 
 
삼

태
 
 
극

 
 
삼

가
. 

건
      물

◦
작

업
실

, 세
척

실
 

리
실

 등

◦
온

창
고

 
는

 일
반

창
고

◦
건

조
실

◦
검

사
실

◦
증

삼
실

◦
열

탕
실

나
. 

제
조

에
 
필

요
한

기
계

․
기

구

◦
세

삼
장

치

◦
건

조
기

◦
증

삼
기

◦
가

습
․

압
착

기

◦
열

탕
처

리
기

다
. 

품
질

리
기

구

◦
계

량
기

◦
수

분
측

정
기

◦
량

편
선

별
기

◦
삼

체
조

직
검

사
 

장
치

(홍
삼

내
공

․

내
백

별
용

)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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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2] 
<
개

정
 2008.1.14>

인
삼

류
의

 제
조

기
( 제

15
조

련
)

1. 
용

어
의

 정
의

 
인

삼
류

의
 
제

조
기

에
서

 사
용

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다

음
과

 같
다

.

 
가

. 
“머

리
”라

 함
은

 
뿌

리
인

삼
의

 
뇌

두
(腦

頭
) 

는
 
노

두
(蘆

頭
)를

 
말

한
다

.

 
나

. 
“몸

통
”이

라
 
함

은
 
인

삼
뿌

리
의

 동
체

(胴
體

) 
는

 주
근

(主
根

)을
 말

한
다

.

 
다

. 
“다

리
”라

 함
은

 
몸

통
에

 붙
은

 
지

근
(支

根
)을

 
한

다
.

 
라

. 
“세

미
(細

尾
)”라

 
함

은
 
본

삼
을

 
제

외
한

 잔
뿌

리
를

 말
한

다
.

 
마

. 
“본

삼
(本

蔘
)”이

라
 함

은
 머

리
, 몸

통
 

 다
리

부
분

으
로

 세
미

를
 제

외
한

 부
분

을
 

말
한

다
.

 
바

. 
“미

삼
(尾

蔘
)”이

라
 함

은
 머

리
와

 몸
통

에
서

 분
리

된
 다

리
부

분
과

 세
미

를
 말

한
다

.

 
사

. 
“균

열
(龜

裂
)”이

라
 
함

은
 인

삼
이

 
갈

라
진

 
상

태
를

 말
한

다
.

 
아

. 
“내

공
(內

空
)”이

라
 함

은
 몸

통
 

는
 다

리
 내

부
에

 공
간

이
 생

긴
 것

을
 말

한
다

.

 
자

. 
“내

백
(內

白
)”이

라
 
함

은
 
홍

삼
․

태
극

삼
의

 
몸

통
 

는
 
다

리
내

부
에

 
갈

색
화

되
지

 
아

니
한

 
회

백
색

의
 
부

분
이

 생
긴

 
것

을
 
말

한
다

.

 
차

. 
“

변
삼

(赤
變

蔘
)”이

라
 
함

은
 
인

삼
의

 
표

피
가

 붉
게

 
변

한
 
삼

을
 말

한
다

.

 
카

. 
“입

도
(粒

度
)”라

 
함

은
 
입

자
의

 
크

기
를

 말
한

다
.

 
타

. 
“백

피
(白

皮
)”라

 
함

은
 
홍

삼
이

나
 
태

극
삼

으
로

 
제

조
하

을
 
때

 
갈

색
화

되
지

 

아
니

한
 회

백
색

의
 표

피
를

 
말

한
다

.

 
. 

“면
삼

(眠
蔘

)”이
라

 
함

은
 휴

면
(休

眠
)한

 삼
을

 
말

한
다

.

 
하

. 
“박

피
(剝

皮
)”라

 
함

은
 
껍

질
을

 
벗

기
는

 것
을

 
말

한
다

.

 
거

. 
“피

해
삼

(被
害

蔘
)”이

라
 
함

은
 
병

해
삼

․
썩

은
 
삼

․
주

름
삼

․
균

열
삼

 
 
기

계

 
손

상
삼

에
서

 그
 피

해
정

도
가

 
삼

표
면

의
 

1/
3 

미
만

인
 것

을
 
말

한
다

.



-
 7

0
 -

 
. 

“등
외

품
”이

라
 
함

은
 
피

해
삼

 
그

 
피

해
정

도
가

 
1/

3 
이

상
 

2/
3 

미
만

인
 
것

을
 말

한
다

.

 
더

. 
“쇄

삼
(碎

蔘
)”이

라
 
함

은
 

편
삼

 
는

 
삼

에
서

 
탈

락
된

 
삼

 
6

리
미

터
의

 

체
로

 
쳐

서
 
체

에
 
남

는
 
것

을
 말

한
다

.

 
러

. 
“설

삼
(屑

蔘
)”이

라
 
함

은
 

편
삼

 
는

 
삼

에
 
탈

락
된

 
삼

 
6

리
미

터
인

 

체
로

 
쳐

서
 
통

과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머

. 
“이

형
삼

(異
形

蔘
)”이

란
 
홍

삼
, 

태
극

삼
 

는
 
백

삼
내

에
서

 
직

삼
, 

곡
삼

, 
반

곡
삼

 

등
 두

가
지

 이
상

 등
이

 혼
합

되
어

 있
는

 인
삼

을
 말

한
다

.

 
버

. 
“은

피
삼

(隱
皮

蔘
)”이

라
 
함

은
 
재

배
에

 
생

리
장

해
로

 
인

하
여

 
표

피
가

 
거

칠
게

 

변
하

여
 
내

용
조

직
이

 
치

하
지

 
못

하
고

 
흑

갈
색

의
 

테
가

 
생

기
거

나
 
속

이
 

빈
삼

을
 말

한
다

.

2. 
인

삼
류

의
 제

조
기

 
가

. 
일

반
수

칙

  (1) 
인

삼
류

의
 
제

조
․

가
공

업
자

는
 
원

료
, 

제
품

 
 
제

조
공

정
의

 
생

리
 
등

에
 

한
 직

무
를

 
성

실
히

 
수

행
하

여
야

 
한

다
. 

  (2) 
인

삼
류

의
 
제

조
․

가
공

업
자

는
 
제

조
․

가
공

업
에

 
종

사
하

는
 
자

가
 
건

강
진

단
을

 

받
지

 
아

니
하

거
나

 
건

강
진

단
결

과
 
타

인
과

 
인

삼
에

 
해

를
 
끼

칠
 
우

려
가

 

있
는

 때
에

는
 
그

 
제

조
․

가
공

업
에

 
종

사
시

켜
서

는
 
아

니
된

다
.

  (3) 
인

삼
류

의
 
제

조
․

가
공

작
업

에
 
직

 
종

사
하

는
 
자

는
 

생
복

을
 
착

용
하

여
야

 

하
며

, 
특

히
 
제

품
을

 
오

염
시

킬
 
우

려
가

 
있

는
 
살

균
․

멸
균

작
업

공
정

 
등

에
 

종
사

하
는

 
자

는
 

생
모

와
 

생
장

갑
을

 착
용

하
여

야
 
한

다
.

  (4) 
손

과
 
신

발
을

 
씻

고
 
소

독
할

 
수

 
있

는
 

생
설

비
를

 갖
추

어
야

 한
다

.

  (5) 
생

상
 

한
 

향
을

 
미

치
는

 
살

균
, 

멸
균

작
업

 
는

 
확

인
검

사
 
등

에
 

한
 작

업
기

록
을

 작
성

하
여

 최
소

한
 당

해
 품

목
의

 유
통

기
간

동
안

 보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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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조
․

가
공

업
소

 
밖

으
로

 
출

하
되

는
 
제

품
에

 
하

여
는

 
제

조
기

 
기

타
 
인

삼

산
업

 
련

법
령

에
 

합
한

지
를

 
재

검
하

여
야

 한
다

.

  (7) 
원

료
 
등

의
 구

비
요

건

 
 

 
(가

) 
원

료
인

삼
은

 
품

질
과

 
선

도
가

 
양

호
하

고
, 

부
패

․
변

질
되

었
거

나
 
유

독
 
유

해

물
질

 
등

에
 
오

염
되

지
 
아

니
한

 
것

이
어

야
 
한

다
.

 
 

 
(나

) 
인

삼
류

의
 
제

조
․

가
공

원
료

는
 
흙

, 
모

래
, 

티
끌

 
등

과
 
같

은
 
이

물
을

 
충

분
히

 

제
거

하
고

 
먹

는
 
물

로
 
깨

끗
이

 
씻

어
야

 
하

며
, 

제
품

목
에

 
필

요
하

지
 
아

니

한
 
먹

을
 수

 없
는

 
부

분
은

 충
분

히
 
제

거
하

여
야

 한
다

. 

 
 

 
(다

) 
인

삼
류

의
 
용

기
․

포
장

은
 
용

기
․

포
장

류
제

조
업

의
 
신

고
를

 
한

 
업

소
에

서
 

제
조

한
 
것

이
어

야
 
한

다
.

 
 

 
(라

) 
기

구
 

 용
기

․
포

장
류

는
 식

품
생

법
에

 의
한

 기
 

 규
격

에
 

합
한

 것
이

어
야

 한
다

.

 
나

. 
제

조
기

 
 (1) 

일
반

 
공

통
기

 
 

 
(가

) 
원

료
삼

․
간

제
품

 
 
완

제
품

은
 
연

근
이

 
다

른
 
인

삼
류

가
 
서

로
 
섞

이
는

 

것
을

 방
지

하
기

 
하

여
 연

근
별

로
 구

분
한

 후
 표

시
하

여
 보

하
고

, 수
불

리
를

 
명

확
히

 하
여

야
 
한

다
.

 
 

 
(나

) 
건

조
작

업
시

 제
품

에
 직

 열
을

 가
하

는
 방

법
으

로
 건

조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

) 
인

삼
류

의
 
제

조
․

가
공

 
 
조

리
에

 
사

용
되

는
 
물

은
 
먹

는
물

리
법

에
 
의

한
 

수
질

기
에

 
합

한
 
것

이
어

야
 
한

다
.

 
 

 
(라

) 
인

삼
류

의
 
제

조
․

가
공

․
보

존
 

 
유

통
에

는
 
인

체
에

 
유

무
해

와
 

계
없

이
 

합
성

보
존

료
, 

표
백

제
, 

인
공

색
소

, 
증

량
제

, 
물

엿
, 

당
류

 
등

을
 
사

용
할

 
수

 

없
다

. 
다

만
, 

제
품

특
성

상
 

사
용

하
여

야
 

하
는

 
때

는
 

「
식

품
생

법
」

에
 

따
른

 기
에

 
합

하
여

야
 한

다
.

 
 

 
(마

) 
상

온
에

서
 
장

기
보

존
이

 
어

려
운

 
인

삼
류

는
 
제

품
의

 
특

성
에

 
따

라
 
냉

장
, 

냉
동

하
거

나
 

정
한

 방
법

으
로

 살
균

 
는

 
멸

균
처

리
하

여
야

 
한

다
.

 
 

 
(바

) 
인

삼
제

조
․

가
공

 
열

처
리

, 
냉

각
 

는
 

냉
동

공
정

은
 

제
품

의
 

양
성

, 

안
성

을
 
고

려
하

여
 

한
 
방

법
으

로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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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

삼
류

별
 
제

조
공

정
 

 
규

격

 
 

 
( 가

) 
홍

삼

     1) 
홍

삼
은

 
홍

삼
본

삼
, 

원
형

홍
삼

, 
홍

미
삼

류
 

 
기

타
 
홍

삼
류

로
 
분

류
하

여
 

제
조

한
다

.

      
가

) 
홍

삼
본

삼
은

 
머

리
와

 
몸

통
 

 
다

리
부

분
이

 
같

이
 
붙

어
 
있

는
 
상

태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한
다

.

      
나

) 
원

형
홍

삼
은

 
머

리
․

몸
통

․
다

리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그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한
다

.

      
다

) 
홍

미
삼

류
는

 제
조

된
 
홍

삼
으

로
부

터
 분

리
한

 다
리

 
는

 잔
뿌

리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하
며

, 
크

기
에

 따
라

 
미

, 
미

 
 세

미
로

 
구

분
한

다
.

      
라

) 기
타

 
홍

삼
류

는
 

삼
홍

삼
, 

편
홍

삼
 

 
분

쇄
홍

삼
을

 
말

한
다

. 

     2) 품
목

별
 
제

조
기

      
가

) 홍
삼

본
삼

 
 

 
 

 
 

 
①

원
료

수
삼

을
 선

별
․

세
척

하
여

 고
르

게
 익

힐
 수

 있
도

록
 크

기
별

로
 구

분
한

다
.

 
 

 
 

 
 

 
②

증
삼

장
치

에
서

 
수

증
기

 
는

 
기

타
의

 방
법

으
로

 쪄
서

 
익

힌
다

.

 
 

 
 

 
 

 
③

삼
체

의
 
수

분
함

량
이

 
15.0%

 
이

하
가

 되
도

록
 
건

조
한

다
.

 
 

 
 

 
 

 
④

별
표

 
3의

2의
 
인

삼
류

의
 
검

사
기

(이
하

 
“검

사
기

”이
라

 
한

다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⑤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나

) 원
형

홍
삼

 
 

 
 

 
 

 
①

원
료

수
삼

을
 
가

)의
 

①
 
내

지
 

③
과

 
같

은
 
방

법
으

로
 
제

조
하

되
, 

머
리

․

몸
통

․
다

리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을
 유

지
하

도
록

 제
조

한
다

.

 
 

 
 

 
 

 
②

검
사

기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③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
 7

3
 -

      
다

) 홍
미

삼
류

 

 
 

 
 

 
 

 
①

원
료

미
삼

은
 
가

)의
 

①
, 

②
와

 
같

은
 
방

법
으

로
 
제

조
하

고
, 

제
조

된
 
홍

삼

으
로

부
터

 분
리

한
 다

리
부

분
 

 잔
뿌

리
 등

은
 검

사
기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②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라

) 기
타

 
홍

삼
류

 
 

 
 

 
 

 
①

삼
홍

삼
은

 홍
삼

본
삼

을
 
가

로
로

 2등
분

하
여

 
단

한
다

.

 
 

 
 

 
 

 
②

편
홍

삼
은

 
홍

삼
본

삼
을

 
가

로
․

세
로

 
는

 
경

사
방

향
으

로
 

일
정

한
 

크
기

로
 

단
한

다
.

 
 

 
 

 
 

 
③

분
쇄

홍
삼

은
 

홍
삼

본
삼

 
 

홍
미

삼
을

 
쇄

기
 

등
으

로
 

쇄
한

 
것

을
 

말
하

며
, 

쇄
한

 크
기

에
 
따

라
 아

래
와

 
같

이
 구

분
한

다
.

 
 

 
 

 
 

 
④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구
 
 
 
 
분

 
 

 
 

 
 

 
규

 
 
 
 
격

 
 
 
기

 
 
 

 
 
홍

 
삼

◦
2m

esh
(11100㎛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0m

esh
(1900㎛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세
 

 
홍

 
삼

◦
10m

esh
(1900㎛

)의
 체

를
 
통

과
한

 후
 20m

esh
(864㎛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쇄

 
홍

 
삼

◦
20m

esh
(864㎛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20m

esh
(117㎛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 나

) 
태

극
삼

     1) 
태

극
삼

은
 

태
극

본
삼

, 
원

형
태

극
삼

, 
태

극
미

삼
류

 
 

기
타

 
태

극
삼

류
로

 

분
류

하
여

 제
조

한
다

.

      
가

) 
태

극
본

삼
은

 
머

리
, 

몸
통

 
 
다

리
부

분
이

 
같

이
 
붙

어
 
있

는
 
상

태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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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

형
태

극
삼

은
 
머

리
․

몸
통

․
다

리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그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한
다

.

      
다

) 
태

극
미

삼
류

는
 
제

조
된

 
태

극
삼

으
로

부
터

 
분

리
한

 
다

리
 

는
 
잔

뿌
리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하
며

, 크
기

에
 따

라
 

미
, 

미
 

 세
미

로
 구

분
한

다
.

      
라

) 기
타

 태
극

삼
류

는
 

삼
태

극
삼

, 
편

태
극

삼
 

 분
쇄

태
극

삼
을

 말
한

다
.

     2) 품
목

별
 
제

조
기

      
가

) 태
극

본
삼

 
 

 
 

 
 

 
①

원
료

수
삼

을
 

선
별

․
세

척
하

여
 

고
르

게
 

익
힐

 
수

 
있

도
록

 
크

기
별

로
 

구
분

한
다

.

 
 

 
 

 
 

 
②

열
수

처
리

장
치

에
서

 물
로

 
익

힌
다

.

 
 

 
 

 
 

 
③

삼
체

의
 
수

분
함

량
이

 
15.0%

 
이

하
가

 되
도

록
 
건

조
한

다
.

 
 

 
 

 
 

 
④

검
사

기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⑤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나

) 원
형

태
극

삼

 
 

 
 

 
 

 
①

원
료

수
삼

을
 

가
)의

①
내

지
③

과
 

같
은

 
방

법
으

로
 

제
조

하
되

, 
머

리
․

몸

통
․

다
리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유

지
하

도
록

 제
조

한
다

.

 
 

 
 

 
 

 
②

검
사

기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③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다

) 태
극

미
삼

류
 

 
 

 
 

 
 

 
①

원
료

미
삼

은
 
가

)의
 

①
, 

②
와

 
같

은
 
방

법
으

로
 
제

조
하

고
, 

제
조

된
 
태

극
삼

으
로

부
터

 
분

리
한

 
다

리
부

분
 

 
잔

뿌
리

 
등

은
 
검

사
 
기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②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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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
타

 
태

극
삼

류

 
 

 
 

 
 

 
①

삼
태

극
삼

을
 
태

극
본

삼
을

 
가

로
로

 
2등

분
하

여
 

단
한

다
. 

 
 

 
 

 
 

 
②

편
태

극
삼

은
 
태

극
본

삼
을

 
가

로
․

세
로

 
는

 
경

사
방

향
으

로
 
일

정
한

 

크
기

로
 

단
한

다
.

 
 

 
 

 
 

 
③

분
쇄

태
극

삼
은

 
태

극
본

삼
 

 
태

극
미

삼
을

 
쇄

기
 
등

으
로

 
쇄

한
 
것

을
 
말

하
며

 
쇄

한
 크

기
에

 
따

라
 아

래
와

 
같

이
 구

분
한

다
.

 
 

 
 

 
 

 
④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구
    분

규
 
 
 
 
격

 
 
 
기

 
 
 

 
 태

 극
 삼

◦
2m

esh
(11100㎛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0m

esh
(1900㎛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세
 

 태
 극

 삼
◦

10m
esh

(1900㎛
)의

 체
를

 통
과

한
 후

 20m
esh

(864㎛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쇄
 태

 극
 삼

◦
20m

esh
(864㎛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20m

esh
(117㎛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 다

) 
백

삼

     1) 백
삼

은
 백

삼
본

삼
, 백

미
삼

류
, 잡

삼
류

 
 기

타
 백

삼
류

로
 분

류
하

여
 제

조
한

다
.

      
가

) 
백

삼
본

삼
은

 
머

리
, 

몸
통

 
 
다

리
부

분
이

 
같

이
 
붙

어
 
있

는
 
상

태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한
다

.

      
나

) 
백

미
삼

류
는

 제
조

된
 
백

삼
으

로
부

터
 분

리
된

 다
리

 
는

 잔
뿌

리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하
여

, 
크

기
에

 
따

라
 

미
(피

미
), 

미
(피

미
) 

 
세

미
로

 

구
분

된
다

. 

      
다

) 잡
삼

류
는

 생
건

삼
, 

춘
미

삼
 

 
삼

을
 말

한
다

.

      
라

) 기
타

 백
삼

류
는

 
삼

백
삼

, 
편

백
삼

, 분
쇄

백
삼

 
 원

형
백

삼
을

 말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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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
목

별
 
제

조
기

      
가

) 백
삼

본
삼

 
 

 
 

 
 

 
①

직
삼

은
 
직

립
형

태
의

 
것

 표
피

가
 
제

거
된

 
것

을
 
말

한
다

.

 
 

 
 

 
 

 
②

곡
삼

은
 다

리
부

분
과

 몸
통

의
 일

부
까

지
 구

부
려

 둥
게

 말
아

 감
은

 것
 

표
피

가
 
제

거
된

 것
을

 
말

한
다

.

 
 

 
 

 
 

 
③

반
곡

삼
은

 
다

리
부

분
을

 
구

부
려

 
반

곡
형

태
로

 
말

아
 
감

은
 
것

 
 
표

피
가

 

제
거

된
 
것

을
 
말

한
다

.

 
 

 
 

 
 

 
④

피
부

직
삼

은
 직

립
형

태
의

 것
 표

피
가

 제
거

되
지

 아
니

한
 것

을
 말

한
다

.

 
 

 
 

 
 

 
⑤

피
부

곡
삼

은
 
다

리
부

분
은

 
물

론
 
몸

통
의

 
일

부
까

지
도

 
구

부
려

 
둥

게
 

말
아

감
은

 
것

 표
피

가
 
제

거
되

지
 
아

니
한

 
것

을
 
말

한
다

.

 
 

 
 

 
 

 
⑥

피
부

반
곡

삼
은

 
다

리
부

분
을

 구
부

려
 
반

곡
형

태
로

 
말

아
감

은
 것

 
표

피
가

 

제
거

되
지

 
아

니
한

 
것

을
 
말

한
다

.

 
 

 
 

 
 

 
⑦

기
타

 세
부

인
 제

조
방

법
은

 
아

래
와

 같
다

. 

 
 

 
 

 
 

 
 ㉮

원
료

수
삼

을
 
선

별
․

세
척

한
다

. 
세

척
시

는
 

60분
 
이

상
 
물

에
 
침

지
시

켜
서

는
 
아

니
된

다
.

 
 

 
 

 
 

 
 ㉯

몸
통

에
서

 
다

리
외

의
 
곁

뿌
리

 
 잔

뿌
리

를
 제

거
한

다
.

 
 

 
 

 
 

 
 ㉰

직
삼

, 
곡

삼
 

 반
곡

삼
의

 경
우

 
표

피
를

 제
거

한
다

.

 
 

 
 

 
 

 
 ㉱

곡
삼

, 
반

곡
삼

, 
피

부
곡

삼
 

 
피

부
반

곡
삼

의
 
경

우
는

 
삼

체
의

 
수

분
함

량
이

 

50%
 이

하
가

 
되

도
록

 
건

조
한

 다
음

 
고

유
한

 형
태

로
 
구

부
린

다
.

 
 

 
 

 
 

 
 ㉲

삼
체

의
 수

분
함

량
이

 
15.0%

 이
하

가
 
되

도
록

 
건

조
한

다
.

 
 

 
 

 
 

 
 ㉳

검
사

기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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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백
미

삼
류

 

 
 

 
 

 
 

 
①

백
미

삼
은

 제
조

된
 백

삼
으

로
부

터
 분

리
한

 다
리

 
는

 잔
뿌

리
로

 제
조

된
 

것
을

 말
한

다
.

 
 

 
 

 
 

 
②

표
피

를
 
제

거
한

 것
은

 
크

기
에

 따
라

 
백

미
와

 
백

미
로

 
구

분
한

다
.

 
 

 
 

 
 

 
③

표
피

가
 제

거
되

지
 아

니
한

 것
은

 크
기

에
 따

라
 피

미
, 피

미
 

 세
미

로
 

구
분

한
다

.

      
다

) 잡
삼

류

 
 

 
 

 
 

 
①

생
건

삼
은

 
표

피
․

머
리

의
 형

태
가

 
피

부
본

삼
과

 
유

사
하

나
 몸

통
의

 
직

경
이

 

10㎜
 
미

만
이

며
 
개

체
당

 
무

게
가

 6g
 미

만
인

 
것

을
 말

한
다

.

 
 

 
 

 
 

 
②

춘
미

삼
은

 
묘

삼
을

 
건

조
한

 것
을

 
말

한
다

.

 
 

 
 

 
 

 
③

삼
은

 인
삼

의
 원

형
을

 갖
추

지
 못

하
거

나
 병

충
해

 등
의

 피
해

정
도

가
 

삼
체

표
면

의
 2/

3 이
상

인
 
것

을
 말

한
다

.

      
라

) 기
타

 
백

삼
류

 
 

 
 

 
 

 
①

삼
백

삼
은

 백
삼

본
삼

을
 
가

로
로

 2등
분

하
여

 
단

한
다

. 

 
 

 
 

 
 

 
②

편
백

삼
은

 
수

분
함

량
이

 
50%

이
하

인
 
백

삼
본

삼
을

 
가

로
․

세
로

 
는

 

경
사

방
향

으
로

 
일

정
한

 크
기

로
 

단
한

 
것

을
 
말

한
다

.

 
 

 
 

 
 

 
③

분
쇄

백
삼

은
 

백
삼

본
삼

 
 

백
미

삼
을

 
쇄

기
 

등
으

로
 

쇄
한

 
것

을
 

말
하

며
, 

쇄
한

 크
기

에
 
따

라
 아

래
와

 
같

이
 구

분
한

다
.

구
 
 
 
 
 
 
 
분

규
 
 
 
격

  
기

 
 

 
 
백

 
삼

◦
2m

esh
(11100㎛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0m

esh
(1900㎛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세
 

 
백

 
삼

◦
1

0
m

esh
(1

9
0

0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2

0
m

esh
(8

6
4

㎛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쇄

 
백

 
삼

◦
2

0
m

esh
(8

6
4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

2
0

m
esh

(1
1

7
㎛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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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
형

백
삼

은
 

머
리

․
몸

통
․

다
리

 
 

잔
뿌

리
가

 
수

삼
상

태
 

그
로

의
 

형
태

가
 유

지
되

도
록

 건
조

한
 것

을
 말

하
며

, 세
부

인
 제

조
방

법
은

 아
래

와
 같

다
.

 
 

 
 

 
 

 
 ㉮

원
료

수
삼

을
 
선

별
․

세
척

한
다

. 
세

척
시

는
 

60분
 
이

상
 
물

에
 
침

지
시

켜

서
는

 
아

니
된

다
.

 
 

 
 

 
 

 
 ㉯

50℃
 이

하
의

 온
도

에
서

 일
정

시
간

 건
조

한
 다

음
 고

유
한

 형
태

로
 만

든
다

.

 
 

 
 

 
 

 
 ㉰

삼
체

의
 수

분
함

량
이

 
15.0%

 이
하

가
 
되

도
록

 
건

조
한

다
.

 
 

 
 

 
 

 
 ㉱

검
사

기
에

 
합

하
도

록
 가

공
․

선
별

한
다

.

 
 

 
 

 
 

 
 ㉲

계
량

하
여

 
포

장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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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3] 
<
개

정
 2008.1.14>

업
의

 폐
쇄

명
령

․
정

지
처

분
의

 세
부

기
( 제

17 조
련

)

1. 
일

반
기

 
 가

. 
반

행
가

 
2 

이
상

인
 
경

우
로

서
 
그

에
 
해

당
하

는
 
각

각
의

 
처

분
기

이
 
다

른
 

경
우

에
는

 
그

 
 

한
 
처

분
기

에
 
의

하
며

, 
2 

이
상

의
 
처

분
기

이
 
동

일

한
 

업
정

지
인

 
경

우
에

는
 

한
 
처

분
기

의
 

2분
의

 
1까

지
 
가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각

 
처

분
기

을
 합

산
한

 
기

간
을

 
과

할
 수

 없
다

.

 
 나

. 
행

정
처

분
의

 
기

에
 
따

른
 

반
행

의
 
횟

수
산

정
은

 
최

근
 

2년
간

 
같

은
 

반

행
로

 행
정

처
분

을
 
받

은
 
경

우
에

 
용

한
다

.

 
 다

. 
반

정
도

가
 
경

미
하

거
나

 
기

타
 
특

별
한

 
사

유
가

 
있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그
 행

정
처

분
을

 
감

경
할

 수
 있

다
.

2. 
개

별
기 
 반

  행
  

근
거

법
령

반
회

수
별

 
처

분
기

1회
2회

3회

가
. 법

 제
12조

제
2항

에
 따

른
 

시
설

기
에

 미
달

한
 때

법
 제

16조

제
1항

제
1호

경
 고

업
정

지

1월

업
정

지
 3월

 

는
 

업
폐

쇄

나
. 법

 제
15조

제
1항

에
 따

른
 

제
조

방
법

을
 

반
하

거
나

 

연
근

 
는

 원
산

지
를

 

표
시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표
시

한
 때

법
 제

16조

제
1항

제
2호

업
정

지

1월

업
정

지

3월

업
정

지
 6월

 

는
 

업
폐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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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행
  

근
거

법
령

반
회

수
별

 
처

분
기

1회
2회

3회

다
. 법

 제
15조

제
2항

에
 따

른
 

제
조

기
을

 
반

한
 때

법
 제

16조

제
1항

제
3호

업
정

지
 

1월

업
정

지
 

3월

업
정

지
 6월

 

는
 

업
폐

쇄

라
. 법

 제
16조

제
1항

에
 따

른
 

업
정

지
명

령
을

 
반

하
여

 
업

정
지

기
간

 

에
 

업
을

 한
 때

법
 제

16조

제
1항

제
4호

업
폐

쇄



-
 8

1
 -

〔
별

표
 3

의
2

〕
 <

개
정

 
2008.1.14>

검
사

의
 
기

․
방

법
( 제

18
조

의
3 

련
)

1. 
용

어
의

 정
의

   
인

삼
류

의
 
검

사
기

에
서

 
사

용
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별

표
 

2 
제

1호
(용

어
의

 

정
의

)에
 
의

한
다

.

2. 
인

삼
류

의
 검

사
기

 
가

. 
일

반
검

사
기

  1) 수
분

 
: 15.0%

 
이

하
일

 
것

  2) 
비

소
(아

비
산

(A
s

2 O
3 )) 

: 
1.5㎎

/
㎏

 
이

하
(그

 
인

삼
에

 
원

래
부

터
 
함

유
되

어
 
있

는
 
비

소
의

 
양

을
 
제

외
한

다
)일

 
것

  3) 
속

 
: 

10㎎
/

㎏
 
이

하
(그

 
인

삼
에

 
원

래
부

터
 
함

유
되

어
 
있

는
 

속
의

 

양
을

 제
외

한
다

)일
 
것

  4) 회
분

 
: 5%

 
이

하
(미

삼
류

의
 
경

우
에

는
 

6.0%
 
이

하
)일

 
것

  5) 
농

약
잔

류
허

용
기

 
: 

「
농

산
물

품
질

리
법

」
 

 
「

식
품

생
법

」
에

 
따

른
 

인
삼

의
 
농

약
잔

류
허

용
기

에
 
의

할
 
것

  6) 
이

물
 

: 
인

삼
류

는
 원

료
의

 처
리

과
정

에
서

 세
척

 등
으

로
 제

거
가

 가
능

한
 이

물
과

 

제
조

과
정

에
서

 오
염

된
 비

생
인

 이
물

을
 함

유
하

지
 아

니
할

 것

  7) 보
존

료
, 

인
공

색
소

 
 
표

백
제

가
 
검

출
되

지
 
아

니
할

 
것

  8) 세
균

수
 : 50,000/

g 이
하

이
어

야
 하

며
, 진

공
 포

장
한

 제
품

은
 3,000/

g 이
하

일
 것

  9) 
장

균
군

이
 
음

성
일

 것

 
 10) 내

용
량

이
 표

시
량

 이
상

일
 것



-
 8

2
 -

 
 11) 인

삼
성

분

 
 

 
 
가

) 
n

-부
탄

올
추

출
물

(조
사

포
닌

)의
 함

량
(%

)

본
삼

류
 

미
․

미
류

 
 
분

쇄
인

삼
세

미
류

  
2.0 

이
상

3.0 
이

상
 

 
5.0 이

상

 
 

 
 
나

) 
묽

은
 에

탄
올

추
출

물
의

 함
량

 
 : 

18.0%
 
이

상

 
나

. 
개

별
검

사
기

  1) 
연

근
검

사

 
 

 
 
가

) 
검

사
항

목

삼
 
  

종
검

 
 사

   항
   목

홍
삼

․
태

극
삼

4년
근

, 
5년

근
 

 6년
근

 
별

백
 
 
 
 
 
 
 
 
삼

2년
근

, 
3년

근
, 4년

근
, 

5년
근

 
 

6년
근

 
별

 
 

 
 
나

) 
연

근
기

      
연

근
검

사
의

 
기

은
 
머

리
․

몸
통

 
 
표

피
의

 
형

태
, 

다
리

부
분

의
 
발

달
정

도
, 

단
시

 
나

이
테

 
등

을
 
육

안
 

는
 
발

색
시

켜
 
다

음
 
기

을
 
참

작
하

여
 

별

한
다

. 
다

만
, 

연
근

이
 
다

른
 
인

삼
이

 
혼

입
된

 
경

우
에

는
 
신

청
인

에
게

 
연

근

분
류

를
 
요

청
하

되
, 

신
청

인
이

 
혼

입
된

 
채

로
 
검

사
를

 
원

하
는

 
경

우
에

는
 
낮

은
 

연
근

으
로

 
별

한
다

.

 
  항

목

연
근

머
리

의
 
형

태
동

체
․

표
피

의
 
형

태
다

리
부

분
의

 
발

달
정

도

4년
근

머
리

가
 
짧

고
 
가

늘
며

 
2개

 
 

이
상

의
 

명
확

한
 

기
(莖

)흔
이

 
있

음

몸
통

의
 

지
름

이
 

몸
통

길
이

의
 

1/
2에

 
히

 
미

달
하

고
 표

피
가

 얇
음

다
리

가
 몸

통
보

다
 

하
게

 
짧

음

5년
근

머
리

가
 

4년
근

에
 

비
하

여
 

굵
고

 
길

며
 

3개
 

이
상

의
 

명
확

한
 

기
(莖

)흔
이

 있
음

몸
통

의
 

지
름

이
 

몸
통

길
이

의
 

1/
2에

 
가

깝
고

 
표

피
가

 
약

간
 두

꺼
움

다
리

와
 몸

통
이

 균
형

을
 

이
룸

6년
근

머
리

가
 

5년
근

에
 

비
하

여
 

굵
고

 
길

며
 

4개
 
이

상
의

 
명

확
한

 
기

(莖
)흔

이
 있

음

몸
통

의
 

지
름

이
 

몸
통

길
이

의
 

1/2에
 

가
깝

거
나

 
그

 이
상

이
며

 표
피

가
 두

꺼
움

다
리

와
 몸

통
이

 균
형

을
 

이
룸



-
 8

3
 -

  2) 
품

질
검

사

 
 

 
 
가

) 
홍

삼

     (1) 
직

삼

 
 

 
 등

항
목

1등
(천

)
2등

(지
)

3등
(양

)

①체
 

형

머
리

 
몸

통
굵

기
와

 비
슷

하
며

 건
실

한
 
것

몸
통

 

 
길

이
 

3.5㎝
 
이

상

균
열

과
 흠

집
이

 없
는

 것
균

열
과

 
흠

집
이

 
체

표

면
의

 4분
의

 1 이
하

제
한

없
음

다
리

1개
 
이

상
 
잘

 
발

달
되

어
 

있
고

 균
열

이
 다

리
길

이
의

 

1/
3 

이
하

이
며

, 
길

이
가

 

몸
통

길
이

의
 

3/
4 

이
하

인
 

것

1개
 
이

상
 
잘

 
발

달
되

어

있
고

 균
열

이
 다

리
길

이
의

 

1/
2 

이
하

이
며

, 
길

이
가

 

몸
통

길
이

의
 

3/
4 

이
하

인
 

것

다
리

가
 
없

거
나

불
균

형
인

 
것

②
수

분
(%

)
15.0 이

하

③
조

직

내
부

조
직

이
 

치
․

견
고

하
되

, 머
리

 10㎜
 이

하

부
분

을
 
사

선
으

로
 

단
시

 

내
공

․
내

백
의

 
직

경
이

 

0
.5

㎜
 

이
하

인
 

것
으

로
 

길
이

가
 10㎜

 이
하

인
 것

내
부

조
직

이
 

치
․

견
고

하
되

, 뇌
두

 10㎜
 이

하

부
분

을
 사

선
으

로
 

단
시

 

내
공

․
내

백
의

 
직

경
이

 

2.0㎜
 

이
하

의
 

것
으

로
 

몸
통

길
이

의
 

1/
4 

이
하

인
 

것

내
백

이
 

몸
통

길
이

의
 

1/3 
이

하
이

거
나

, 
내

공

이
 몸

통
길

이
의

 1/2 이

하
인

 것

④
색

택
담

갈
색

․
담

황
갈

색
․

다
갈

색
 

는
 
농

다
갈

색
을

 
띤

 

것
으

로
 
균

일
한

 
것

담
갈

색
․

담
황

갈
색

․

다
갈

색
 

는
 농

다
갈

색
을

 

띤
 
것

으
로

 
균

일
하

지
 

못
한

 
것

⑤
표

피

윤
기

있
는

 색
택

으
로

 황
피

․

백
피

가
 

체
표

면
의

 

1/
4 이

하
인

 
것

윤
기

있
는

 색
택

으
로

 황
피

․

백
피

가
 

체
표

면
의

 

1/
3 

이
하

인
 것

황
피

․
백

피
 

는
 옹

피
 

등
이

 
체

표
면

의
 

1/2 이
하

인
  것

⑥
 기

타
직

립
형

태
를

 
이

루
어

야
 
하

며
 
부

착
미

삼
은

 
미

이
상

이
어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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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형
홍

삼

      
직

삼
의

 기
에

 
하

되
, 머

리
․

몸
통

․
다

리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을
 
유

지
하

여
야

 
한

다
.

     (3) 
곡

삼
․

반
곡

삼
․

기
타

 형
태

의
 
삼

      
직

삼
의

 
기

에
 

하
되

, 
체

형
․

색
택

 
 
표

피
에

 
한

 
세

부
기

은
 
필

요
한

 

경
우

 국
립

농
산

물
검

사
기

의
 장

이
 
따

로
 
정

하
여

 
고

시
한

다
.

     (4) 
홍

미
삼

류
(

미
, 

미
, 

세
미

)

   
등

항
목

  
 
미

  
 
미

세
  

 
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
직

경
  (㎜

)
6 

이
상

4 
～

 
6

 4 
미

만

②
길

이
  (㎜

)
30 이

상
  60 미

만
제

한
없

음

③
균

열
  

상
태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약
간

 균
열

이
 

있
는

 것
제

한
없

음

④
내

공
 ․

내
백

없
는

 것
단

면
의

1/
5 

이
하

인
 것

제
한

없
음

없
는

 것
단

면
의

1/
5 

이
하

인
 것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⑤
수

분
(%

)
15.0 

이
하

⑥이
형

삼
의

 
혼
입
률
 (％

)

5.0
미

만
10.0
미

만
50.0
미

만
5.0

미
만

10.0
미

만
50.0
미

만
5.0

미
만

10.0
미

만
50.0
미

만

⑦피
해

삼
(%

)
10미

만
30미

만
제

한
없

음
10미

만
30미

만
제

한
없

음
10

미
만

30
미

만
제

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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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

타
 
홍

삼
류

(
삼

홍
삼

, 
편

홍
삼

, 
홍

삼
, 세

홍
삼

, 
쇄

홍
삼

)

 
 구

분

항
목

삼
홍

삼
편

홍
삼

홍
삼

세
홍

삼
쇄

홍
삼

①
외

 

성
상

뇌
두

, 
동

체
, 

다
리

, 

색
택

, 
표

피
조

직
이

 

천
, 

지
, 

양
삼

에
 

미
달

되
는

 
것

으
로

 

내
백

이
 

동
체

의
 

1/
2 

이
하

이
며

 

간
부

분
을

 가
로

로
 

자
른

 것

내
공

․
내

백
의

 

가
장

 긴
 지

름
이

 

3㎜
 

이
내

이
고

 

백
피

․
균

열
과

 

단
 

불
량

품
이

 

없
으

며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②
단

면
해

당
없

음

타
원

형
 

는
 

원
형

이
며

 평
활

한
 

것
해

당
없

음

③
입

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2
m

esh
(1

1
1

0

0㎛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0m
esh

(1
9

0

0
㎛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1
0

m
e

sh
(1

9
0

0㎛
)의

 
체

를
 

통
과

한
 

후
 

2
0

m
e

sh
(8

6
4

㎛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2
0

m
esh

(8
6

4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
2

0
m

esh
(1

1

7
㎛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④
단

 
 두

께

  (㎜
)

해
당

없
음

5㎜
 
이

하
해

당
없

음

⑤
수

분

  (%
)

15.0 이
하

 
※
 
비

고
 

: 
검

사
정

은
 
합

격
 

는
 
불

합
격

으
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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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태

극
삼

     (1) 
직

삼

 
 

 
 

 
 

 
 

 
 
구

분

 
항

목
1 

등
(송

)
2 

등
(죽

)
3 

등
(매

)

①
외

 
 

 

 
성

상

머
리

몸
통

머
리

 
 몸

체
가

 건
실

하
고

 균
형

을
 이

루
며

, 

그
 정

도
가

 1등
 최

표
품

 이
상

일
 것

머
리

 
 몸

체
가

 건
실

하
고

 균
형

을
 이

루
며

, 

그
 정

도
가

 2등
 최

표
품

 이
상

일
 것

머
리

 
 몸

통
이

 

건
실

하
고

 균
형

정
도

가
 

등
외

 표
품

 이
상

일
 것

 
 
다

리

다
리

가
 없

거
나

, 있
는

 

경
우

 균
열

이
 다

리

길
이

의
 1/

3 이
하

이

며
 길

이
가

 몸
통

길

이
의

 3/
4 이

하
인

 것

다
리

가
 없

거
나

, 있
는

 

경
우

 균
열

이
 다

리
길

이
의

 1/
2 이

하
이

며
 

길
이

가
 몸

통
길

이
의

 

3/
4 이

하
인

 것

다
리

가
 없

거
나

 불

균
형

인
 것

②
수

분
(%

)
15.0 

이
하

③
피

해
삼

 
 혼

입
율

(%
)

 
5 이

하
10 이

하

제
한

없
음

④
색

 택
담

황
색

․
백

황
색

 
는

 

담
갈

색

담
황

색
․

백
황

색
 

는
 

담
갈

색

⑤
표

 피
황

피
․

백
피

가
 

체
 

면
의

 1/4 이
하

일
 것

황
피

․
백

피
가

 
체

 

면
의

 1/
3 이

하
일

 것

⑥
머

리
탈

락
삼

 
  

 

혼
입

율
(%

)
없

을
 
것

10 이
하

⑦
기

  
타

내
용

조
직

이
 충

실
하

여
 고

유
의

 
향

취
를

 
가

진
 
것

     (2) 
원

형
태

극
삼

      
직

삼
의

 기
에

 
하

되
, 머

리
․

몸
통

․
다

리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을
 
유

지
하

여
야

 
한

다
.

     (3) 
곡

삼
․

반
곡

삼
․

기
타

 형
태

의
 
삼

 

      
직

삼
의

 
기

에
 

하
되

, 
체

형
․

색
택

 
 
표

피
에

 
한

 
세

부
기

은
 
필

요
한

 

경
우

 국
립

농
산

물
검

사
기

의
 장

이
 
따

로
 
정

하
여

 
고

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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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태

극
미

삼
류

 
 

 
 
등

항
목

 
 
 
미

 
 
 
미

세
 
 
 
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
직

경
(㎜

)
6 이

상
4 

이
상

 6 
미

만
 

4 
미

만

②
길

이
(㎜

)
30 이

상
 60 미

만
    

제
한

없
음

③
 
균

열
   

상
태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④
수

분
(%

)
15.0 

이
하

     5) 
기

타
 

태
극

삼
류

(
삼

태
극

삼
, 

편
태

극
삼

, 
태

극
삼

, 
세

태
극

삼
, 

쇄
태

극
삼

)

   
구

분

항
목

삼
태

극
삼

편
태

극
삼

태
극

삼
세

태
극

삼
쇄

태
극

삼

①
외

상

성
상

1, 2등
에

 미
달

되
는

 것
으

로
 

삼
의

 
간

부
분

을
 가

로
로

 

자
른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②
단

면
해

당
없

음

타
원

형
 

는
 원

형
이

며
 평

활
한

 것

해
당

없
음

③
입

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2m
esh

(11100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0m

e
sh

(1900㎛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10m
esh

(1900㎛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20m

esh
(864㎛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20m
esh(864㎛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20m

esh
(117㎛

)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④
단

두
께

(㎜
)

해
당

없
음

5 
이

하
해

당
없

음

⑤
수

분
  (%

)
15.0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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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항

목
1 

등
(송

)
2 

등
(죽

)
3 

등
(매

)

①
외

 
 

성
상

머
리

몸
체

머
리

 
 몸

체
가

 
건

실

하
고

 균
형

을
 
이

루
며

, 

그
 
정

도
가

 
1
등

 
최

표
품

 
이

상
일

 것

머
리

 
 몸

체
가

 
건

실

하
고

 균
형

을
 
이

루
며

, 

그
 
정

도
가

 
2
등

 
최

표
품

 
이

상
일

 것

머
리

 
 동

체
가

 

건
실

하
고

 
균

형

정
도

가
 등

외
 표

품
 

이
상

일
 것

다
리

직
삼

 이
상

의
 경

우
에

는
 1 내

지
 3개

의
 다

리
가

 

있
어

야
 하

고
 그

 길
이

가
 몸

통
길

이
의

 2/
5 이

상

일
 
것

②
수

분
(%

)
15.0 

이
하

③
피

해
삼

 

 
 혼

입
율

(%
)

 
5 이

하
10 

이
하

제
한

없
음

④
머

리
탈

락
삼

 
 

 
 혼

입
율

(%
)

 
없

을
 것

10 
이

내
제

한
없

음

⑤
색

택
 
유

백
색

, 난
백

색
 

는
 담

황
색

으
로

 
택

이
  

 
있

어
야

 한
다

.
제

한
없

음

⑥
기

타

◦
직

삼
의

 경
우

 부
착

미
삼

은
 2m

m
 이

상
이

어
야

 한
다

.

◦
피

부
백

삼
이

 
아

닌
 

경
우

에
는

 
탈

피
가

 
되

어
 

있
어

야
 한

다
.

◦
내

용
조

직
이

 
충

실
하

여
야

 
한

다
.

◦
은

피
삼

은
 제

외
한

다
.

제
한

없
음

 
 

 
 
다

) 
백

삼

     (1) 
본

삼
류

(직
삼

, 곡
삼

, 
반

곡
삼

, 피
부

직
삼

, 피
부

곡
삼

, 피
부

반
곡

삼
)

 
※

비
고

 
: 

높
은

 온
도

로
 

속
건

조
하

여
 내

용
조

직
의

 색
택

이
 변

한
 때

에
는

 
3등

으
로

 

하
고

, 건
조

작
업

의
 부

실
로

 동
체

 
단

부
에

 연
륜

이
 아

닌
 테

가
 선

명
하

게
 

있
는

 것
은

 
2등

 
이

하
로

 한
다

.



-
 8

9
 -

     (2) 
백

미
삼

류
((피

)
미

, 
(피

)
미

, 
세

미
)

 
 

 
 
등

항
목

(피
) 

  
 
미

1등
2등

3등

①
직

경
(㎜

)
6 이

상

②
길

이
(㎜

)
20 이

상

③
균

열
상

태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④
피

해
삼

 
 

 
(%

)
10 

이
하

30 
이

하

⑤
색

택

◦
미

 : 유
백

색
․

난
백

색
  

는
 

담
황

색

◦
피

미
 

: 담
황

색
 

◦
미

 : 유
백

색
․

난
백

색
 

는
 

담
황

색

◦
피

미
 : 담

황
색

 
는

 담
갈

색

⑥
기

타

◦
미

는
 탈

피
가

 되
어

 있
어

야
 

하
고

, 피
미

는
 표

피
가

 

부
착

되
어

 있
어

야
 한

다
.

◦
내

용
조

직
이

 충
실

하
여

야
 

한
다

.

◦
탈

피
가

 되
어

 있
어

야
 하

고
,  

피
미

는
 
표

피
가

 
부

착
되

어
 

있
어

야
 
한

다
.

⑦
수

분
(%

)
15.0 이

하

 
 

 
 
등

항
목

(피
) 

  
 
미

1등
2등

3등

①
직

경
(㎜

)
4～

6

②
길

이
(㎜

)
20 이

상

③
균

열
상

태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④
피

해
삼

 
 

 
(%

)
10 

이
하

30 
이

하

⑤
색

택

◦
미

 
: 유

백
색

․
난

백
색

  

   
는

 
담

황
색

◦
피

미
 

: 
담

황
색

 

◦
미

 
: 

유
백

색
․

난
백

색
 

는
 

담
황

색

◦
피

미
 : 담

황
색

 
는

 담
갈

색

⑥
기

타

◦
미

는
 탈

피
가

 되
어

 있
어

야
 

하
고

, 
피

미
는

 
표

피
가

 

부
착

되
어

 
있

어
야

 한
다

.

◦
내

용
조

직
이

 
충

실
하

여
야

한
다

.

◦
미

는
 
탈

피
가

 
 
되

어
 
있

어
야

 

하
고

, 피
미

는
 
 
표

피
가

 
부

착

되
어

 
있

어
야

 
한

다
.

◦
내

용
조

직
이

 충
실

하
여

야
 한

다
.

⑦
수

분
(%

)
15.0 이

하



-
 9

0
 -

 
 

 
 
등

항
목

세
   미

1등
2등

3등

①
직

경
(㎜

)
 

2 
미

만

②
길

이
(㎜

)
제

한
없

음

③
 
균

열
   

상
태

없
는

 
것

약
간

 
있

는
 
것

제
한

없
음

④
피

해
삼

 
 

 
(%

)
10 

이
하

30 이
하

⑤
색

택
담

황
색

 
는

 난
백

색
담

황
색

․
난

백
색

 
는

 
담

갈
색

⑥
기

타
이

형
삼

의
 

혼
입

율
이

 
5.0%

 미
만

일
 것

이
형

삼
의

 
혼

입
율

이
10.0%

 미
만

일
 것

이
형

삼
의

 
혼

입
율

이
50.0%

 미
만

일
 것

⑦
설

삼
(%

)
 0.1 

이
하

0.3 이
하

0.5 
이

하

⑧
수

분
(%

)
15.0 이

하

     (3) 
기

타
 
백

삼
류

(
삼

백
삼

, 
편

백
삼

, 
백

삼
, 세

백
삼

, 
쇄

백
삼

)

 
 

 
 
구

분

항
목

삼
백

삼
편

백
삼

백
삼

세
백

삼
쇄

백
삼

①
외성

상

1, 2등
에

 미
달

되
는

 

것
으

로
 삼

의
 

간

부
분

을
 가

로
로

 

자
른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고
유

의
 색

상
과

 

향
취

를
 
가

진
 

것

②
단

면
해

당
없

음

타
원

형
 

는
 

원
형

이
며

 
평

활

한
 것

해
당

없
음

③
입

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2m
esh(11100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0

m
esh(1900㎛

)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10m
esh(1900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20

m
esh(864㎛

)의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20m
esh(864

㎛
)의

 
체

를
 

통
과

한
 후

 120

m
esh(117㎛

)

체
 

에
 남

는
 

것
이

 90%
 이

상

④
단

 두
께

(㎜
)

해
당

없
음

5 
이

하
해

당
없

음

⑤
수

분

  (%
)

15.0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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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등
1등

2등
3등

①
성

상
인

삼
 
고

유
의

 향
취

를
 
가

질
 것

②
피

해
삼

(%
)

10 
이

하
30 

이
하

제
한

없
음

③
색

택
담

황
색

 
는

 
담

갈
색

담
황

색
 

는
 
담

갈
색

④
기

타
 내

용
조

직
이

 충
실

하
여

야
 

한
다

.

 
내

용
조

직
이

 충
실

하
여

야
 

한
다

.

⑤
수

분
(%

)
15.0 

이
하

     4) 잡
삼

류

     5) 원
형

백
삼

 
 

 
 

 
등

 
항

목
 

1등
(송

)
2등

(죽
)

3등
(매

)

①
성

상

머
리

․
몸

체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그
로

 부
착

되
어

 균
형

을
 

이
루

며
, 그

 정
도

가
 1등

 

최
 표

품
 이

상
일

 

것

머
리

․
몸

체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그
로

 부
착

되
어

 균
형

을
 

이
루

며
, 그

 정
도

가
 2등

 

최
 표

품
 이

상
일

 

것

머
리

․
몸

체
 

 다
리

의
 

잔
뿌

리
까

지
 수

삼
원

형
 

그
로

 부
착

되
어

 균
형

을
 

이
루

며
, 그

 정
도

가
 등

외
 

최
 표

품
 이

상
일

 

것

②
수

분
(%

)
15.0 

이
하

③
피

해
삼

   (%
)

5 이
하

10 
이

하
제

한
없

음

④
색

택
담

황
색

 
는

 담
갈

색

 

담
황

색
․

담
갈

색
 

는
 

백
황

색

담
황

색
․

담
갈

색
 

는
 

백
황

색

 
※

비
고

 
: 

높
은

 온
도

로
 

속
건

조
하

여
 내

용
조

직
의

 색
택

이
 변

한
 때

에
는

 
3등

으
로

 

하
고

, 건
조

작
업

의
 부

실
로

 동
체

 
단

부
에

 연
륜

이
 아

닌
 테

가
 선

명
하

게
 

있
는

 것
은

 
2등

 
이

하
로

 한
다

.

 
 

 
 라

) 
최

표
품

      최
 
표

품
이

란
 
삼

종
별

로
 
최

한
도

 
품

질
을

 
나

타
낼

 
수

 
있

는
 
것

으
로

 

인
삼

류
검

사
기

이
 
제

작
하

여
 
비

치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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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

장
검

사

 
 

 
 가

) 
일

반
기

     
(1) 

포
장

재
는

 제
품

의
 보

․
운

반
과

정
에

서
 흡

습
 

 충
격

 등
으

로
부

터
 내

용
물

을
 

보
호

할
 
수

 
있

는
 
것

이
어

야
 
한

다
.

     (2) 포
장

재
는

 제
품

의
 품

질
리

에
 결

함
을

 
래

하
지

 아
니

하
는

 것
이

어
야

 한
다

.

     (3) 
단

포
장

은
 
이

를
 
해

체
한

 
후

 
임

의
로

 
재

포
장

할
 
수

 
없

도
록

 
함

되
어

 

있
어

야
 
한

다
.

     
(4) 포

장
용

기
의

 
내

용
물

 충
만

도
가

 70%
 
이

상
이

어
야

 한
다

.

     (5) 
홍

삼
본

삼
․

태
극

본
삼

 
 
백

삼
본

삼
의

 
경

우
(수

입
 
인

삼
류

 
인

삼
제

품
 

 
인

삼
제

제
 
의

약
품

의
 
원

료
용

을
 
제

외
한

다
) 

각
각

 
다

음
의

 
지

별
 

는
 

편
별

로
 
구

분
되

어
야

 한
다

.

     
나

) 홍
삼

본
삼

구
 
 분

600g
300g

150g
75g

37.5g
개

체
당

량
(g

)
크

기
별

지
별

편
별

뿌
리

수
뿌

리
수

뿌
리

수
뿌

리
수

뿌
리

수

특
편

10
14

14
 

7
 

-
-

-
36 

이
상

15
19

19
10

-
-

-
27～

36

편

20
28

28
14

 7
 

-
-

19～
27

30
38

38
19

10
 

5
 

-
14～

19

40
48

48
24

12
 

6
 3

12～
14

편

50
58

58
29

15
 

8
 

-
10～

12

60
68

68
34

17
 

9
 

-
 

8～
10

70
78

78
39

20
10

 
-

 
7～

8

소
편

소
지

70～
100

40～
50

21～
25

11～
13

 
-

 
6～

7

 
 ※

 
비

고
 

: 
포

장
검

사
는

 
표

에
서

 
정

한
 
포

장
단

에
 
따

른
 
지

별
 

는
 
편

별
로

 

검
사

할
 
수

 
있

다
. 

다
만

, 
표

에
서

 
정

한
 
포

장
단

 
외

의
 
포

장
단

에
 

하
여

는
 

300g
단

포
장

의
 
지

별
․

편
별

․
뿌

리
수

 
 
개

체
량

을
 

기
으

로
 검

사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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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태

극
본

삼
, 

백
삼

본
삼

구
 
 
분

600g
300g

150g
75g

개
체

당
량

(g
)

크
기

별
편

별
뿌

리
수

뿌
리

수
뿌

리
수

뿌
리

수

특
편

 5 810

101620

5810

345

47.1 이
상

35.1 ～
 47.0

25.1 
～

 
35.0

  
편

152025

304050

152025

81013

456

17.6 
～

 
25.0

13.6 
～

 
17.5

11.1 
～

 
13.5

  
편

304050

6080

100

304050

152025

81013

 8.8 
～

 
11.0

 6.8 
～

 
8.7

 5.6 
～

 
6.7

소
  

편

6075

편
외

120

150

151이
상

6075

76이
상

3038

39이
상

1519

20이
상

4.6 
～

 
5.5

 3.6 
～

 
4.5

 
3.6 

미
만

 
 ※

 
비

고
 

: 
포

장
검

사
는

 
표

에
서

 
정

한
 
포

장
단

에
 
따

른
 
지

별
 

는
 
편

별
로

 

검
사

할
 
수

 
있

다
. 

다
만

, 
표

에
서

 
정

한
 
포

장
단

 
외

의
 
포

장
단

에
 

하
여

는
 

300g
단

포
장

의
 
지

별
․

편
별

․
뿌

리
수

 
 
개

체
당

 

량
을

 기
으

로
 검

사
할

 
수

 
있

다
.

 
 

 
 
라

) 
기

타
 
형

태
의

 
삼

의
 
지

별
․

편
별

 
구

분
 

 
별

도
의

 
포

장
단

는
 
필

요
한

 

경
우

 
인

삼
류

검
사

기
의

 
장

이
 정

할
 
수

 
있

다
.

  4) 
표

시
검

사

 
 

 
 
가

) 
품

목
․

원
료

삼
의

 
생

산
년

도
, 

원
산

지
, 

연
근

, 
등

, 
량

, 
편

(뿌
리

수
), 

크
기

, 
제

조
자

(수
검

자
)의

 
주

소
, 

상
호

, 
성

명
, 

지
리

표
시

등
록

번
호

, 
품

질
보

증
기

간
, 

검
사

연
월

일
 

 검
사

자
를

 기
재

하
는

지
의

 여
부

 
 

 
 
나

) 
인

삼
류

에
 

하
여

 
허

 
는

 
소

비
자

를
 
기

만
하

거
나

 
오

인
시

킬
 
우

려
가

 

있
는

 표
시

․
고

․
상

호
 
등

을
 
포

장
에

 
표

기
하

는
지

의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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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겉

포
장

이
나

 
속

포
장

 
등

의
 
설

명
에

 
인

삼
의

 
유

효
성

분
․

함
량

․
용

법
 

 

용
량

 
등

을
 허

로
 
표

시
하

는
지

의
 
여

부

 
 

 
 
라

) 
내

용
물

의
 
용

량
이

 
포

장
에

 표
시

된
 

량
 이

상
인

지
의

 
여

부

 
 

 
 
마

) 
표

시
사

항
을

 
조

 
는

 
변

조
할

 
수

 
있

는
지

의
 
여

부
 
 

  5) 
불

합
격

 
기

 
 

 
 
홍

삼
․

태
극

삼
 

 
백

삼
검

사
에

 
있

어
서

 
다

음
 
각

호
의

 
1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불
합

격
으

로
 
한

다
. 

다
만

, 
재

제
조

함
으

로
써

 
상

등
 

는
 
해

당
규

격
에

 
해

당
할

 
수

 
있

다
고

 
상

되
는

 
것

으
로

서
 
신

청
인

이
 
원

하
는

 
때

에
는

 
검

사
등

정
을

 
보

류
하

고
 

1차
에

 
한

하
여

 
10일

 
이

내
의

 
기

간
을

 
정

하
여

 
재

제
조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가

) 
품

질
검

사
, 포

장
검

사
 

 표
시

검
사

의
 기

에
 미

달
하

거
나

 부
합

한
 것

 
 

 
 
나

) 
변

질
되

었
거

나
 
곰

팡
이

가
 
발

생
한

 것

 
 

 
 
다

) 
유

해
물

질
이

 
포

함
되

었
거

나
 
고

유
색

상
을

 
변

색
시

킬
 
수

 
있

는
 
물

질
 
등

의
 

유
해

물
질

로
 처

리
한

 
것

 
 

 
 
라

) 
인

 
조

작
을

 하
여

 
내

용
성

분
이

 
유

실
된

 
것

 
 

 
 
마

) 
충

해
가

 
발

생
한

 것

3. 
인

삼
류

의
 검

사
방

법

   
홍

삼
, 

태
극

삼
, 

백
삼

은
 

수
 

는
 

추
출

한
 

표
본

에
 

하
여

 
능

검
사

방
법

 

는
 
검

사
기

기
에

 
의

한
 
검

사
방

법
에

 의
하

여
 
검

사
를

 하
여

야
 
하

며
, 세

부
인

 

방
법

은
 
국

립
농

산
물

검
사

기
의

 
장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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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4

〕
 <

개
정

 2008.1.14>

자
체

검
사

업
체

 
행

정
처

분
기

( 제
21

조
제

3
항

 
련

)

 반
 행

 
근

거
법

령
반

횟
수

별
 처

분
기

1회
2회

3회

 1. 
법

 
제

17조
제

3항
을

 
반

하
여

 
검

사
의

 

기
에

 미
달

하
는

 인
삼

류
를

 합
격

품
으

로
 

검
사

한
 경

우
 

  가
. 

법
 
제

17조
제

3항
 

 
이

 
규

칙
 
제

18조

의
3을

 
반

하
여

 
일

반
검

사
기

(수
분

은
 

제
외

한
다

)에
 미

달
하

는
 인

삼
류

를
 합

격
품

으
로

 검
사

한
 경

우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제
1호

경
고

검
사

정
지

6개
월

지
정

취
소

  나
. 

법
 
제

17조
제

3항
 

 
이

 
규

칙
 
제

18조

의
3을

 
반

하
여

 
개

별
검

사
에

 
미

달
하

는
 

인
삼

류
를

 합
격

품
으

로
 검

사
한

 경
우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제
1호

다
음

의
 

1) 
 

2)의
 

벌
부

과
 

 
지

정
취

소
기

, 
행

정
처

분

기
 

용

 2. 
법

 
제

17조
제

4항
 

본
문

을
 

반
하

여
 

자
체

검
사

필
증

 
는

 검
사

증
지

를
 붙

이
지

 

아
니

하
거

나
 
인

쇄
하

지
 
아

니
하

고
 
인

삼

류
를

 
매

한
 경

우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제
2호

지
정

취
소

 3. 
법

 제
17조

의
2제

2항
을

 
반

하
여

 자
신

이
 

직
 
제

조
하

지
 
아

니
한

 
홍

삼
ㆍ

태
극

삼
 

는
 

백
삼

에
 

하
여

 
자

체
검

사
를

 
한

 

경
우

. 
다

만
, 

수
출

용
으

로
서

 
자

기
상

표

를
 
붙

여
 
자

체
검

사
를

 
한

 
경

우
는

 
제

외

한
다

.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제
3호

지
정

취
소

 4.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에
 
따

른
 
시

정
명

령

을
 

반
한

 경
우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제
4호

지
정

취
소

 5.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에
 

따
른

 
검

사
정

지
명

령
을

 
반

하
여

 
검

사
정

지
기

간
 

에
 검

사
를

 한
 경

우

법
 제

17조
의

3제
1항

제
5호

지
정

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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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

부
과

 
 지

정
취

소
기

항
 목

 별
벌

   
자

체
검

사
업

체
 지

정
취

소
1

2
3

○
연

  근

  착
오

율

1
개

 
년

근
착

 
오

 
율

10%
 이

상
20%

 미
만

20%
 이

상
30%

 미
만

30%
 이

상
40%

 미
만

40%
 이

상

 2
개

년
근

이
상

 착
오

율
5%

 이
상

10%
 미

만
10%

 이
상

20%
 미

만
20%

 이
상

30%
 미

만
30%

 이
상

○
등

  

  착
오

율

 
1

개
 

등
 

착
 

오
 

율
10%

 이
상

20%
 미

만
20%

 이
상

30%
 미

만
30%

 이
상

40%
 미

만
40%

 이
상

 
2

개
등

이
상

 착
오

율
5%

 이
상

10%
 미

만
10%

 이
상

15%
 미

만
15%

 이
상

20%
 미

만
20%

 이
상

○
편

착
오

율
10%

 이
상

20%
 미

만
20%

 이
상

30%
 미

만
30%

 이
상

40%
 미

만
40%

 이
상

○
수

분
착

오
율

 
 

량
비

율
 

 1%
 이

상
 2%

 미
만

20%
 이

상

2%
 이

상
3%

 미
만

20%
 이

상

3%
 이

상
4%

 미
만

20%
 이

상

4%
 이

상

20%
 이

상

○
량

착
오

율
부

 족
 량

1%
 이

상
2%

 미
만

부
 족

 량
2%

 이
상

3%
 미

만

부
 족

 량
3%

 이
상

5%
 미

만

부
 족

 량
5%

 이
상

 2)
행

정
처

분
의

 기

1)의
 
기

에
 
의

한
 
벌

을
 
아

래
의

 
행

정
처

분
 
지

수
로

의
 
환

산
방

법
에

 
따

라
 
환

산
한

 

지
수

가
 

1년
간

(6개
월

 
자

체
검

사
정

지
기

간
은

 
제

외
한

다
) 

5
 
미

만
인

 
경

우
는

 
시

정
을

 

명
하

고
, 5

 이
상

인
 경

우
는

 6개
월

 자
체

검
사

정
지

를
 명

하
며

, 10
 이

상
인

 경
우

에
는

 

자
체

검
사

업
체

의
 지

정
을

 취
소

한
다

.

※
 행

정
처

분
 지

수
로

의
 환

산
방

법
 : 확

인
시

료
의

 벌
합

계
÷
확

인
시

료
수

※
 1. 검

사
 결

과
 2개

 항
목

 이
상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각

각
 벌

을
 

용
한

다
.

   2. 
연

근
ㆍ

등
 

 
편

착
오

율
은

 
확

인
한

 
단

포
장

내
의

 
총

개
수

 
 
기

에
 

부
합

한
 개

수
의

 백
분

율
로

 산
출

한
다

.

   3. 수
분

착
오

율
은

 수
분

함
량

을
 확

인
하

여
 기

치
를

 
과

한
 수

분
함

량
을

 말
한

다
.

   4. 
량

비
율

은
 
단

포
장

 
량

에
 

한
 
수

분
기

을
 

과
한

 
개

수
의

 
량

의
 

백
분

율
로

 산
출

한
다

.

   5. 
량

착
오

율
은

 단
포

장
 

량
에

 
한

 부
족

량
의

 백
분

율
로

 산
출

한
다

.

   6. 
제

1호
가

목
의

 
반

횟
수

에
 
따

른
 
처

분
기

은
 
최

근
 

1년
간

 
같

은
 

반
행

로
 

행
정

처
분

을
 
받

은
 
경

우
에

 
용

(이
 
경

우
 
그

 
기

용
일

은
 
동

일
 

반
행

에
 

한
 행

정
처

분
일

과
 그

 처
분

 후
 재

발
일

을
 기

으
로

 한
다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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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4
의

2] 
<
개

정
 

2008.1.14>

검
사

수
수

료
( 제

22
조

 
련

)

구
 
 
 
분

수
 
 
수

 
 
료

비
 
 
 
 
 
 
고

 
능

검
사

 해
당

 물
품

가
격

의
 4/

1,000 이
하

○
제

27조
에

 
따

른
 

재
검

사
의

 

경
우

 
해

당
 
인

삼
류

검
사

기
의

 

장
은

 
검

사
수

수
료

를
 

감
액

 

는
 면

제
할

 수
 있

으
며

, 농
약

잔
류

검
사

를
 

함
에

 
있

어
서

 

여
러

가
지

 
성

분
을

 
동

시
에

 

분
석

할
 

수
 

있
는

 
경

우
에

는
 

성
분

의
 수

에
 

계
없

이
 1성

분

으
로

 
본

다

 이
화

학
검

사
 

5,000원
 
이

하
/
시

료
 1

 미
생

물
검

사
 

5,000원
 
이

하
/
시

료
 1

 농
약

잔
류

검
사

 
6만

원
 이

하
/
시

료
 

1
 

1성
분

[ 별
표

 5] 
<
개

정
 2008.1.14>

재
검

사
명

령
기

( 제
23

조
제

2
항

 
련

)

항
 목

 별
착

 
오

 
율

 1. 
연

근
착

오
 

1개
년

근
 착

오
20%

 
이

상

 
2개

년
근

 이
상

 
착

오
10%

 
이

상

 2. 
등

착
오

 
1개

등
 착

오
20%

 
이

상

 
2개

등
 이

상
 
착

오
10%

 
이

상

 3. 
편

착
오

30%
 
이

상

 4. 
수

분
착

오
 

2%
 이

상
 
착

오
가

 20%
 
이

상

 5. 
량

착
오

 
부

족
량

 2%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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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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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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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1호

서
식

] <
개

정
 1999.8.7, 2001.7.14>

인
삼

경
작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④
경

작
지

⑤
지

목
⑥

지
⑦

인
삼

식
재

면
⑧

식
재

연
월

일

도
·
시

 
시

·
군

 
읍

·
면

 
리

·
동

 

번
지

a
a

⑨
총

식
재

면
a

⑩
수

확

정
연

도

⑪
식

재
구

분
□

직

□
식

재

⑫
수

확
정

연
근

□
4년

근

□
5년

근

□
6년

근

□
묘

삼

⑬
경

작
지

□
자

가

□
임

차

⑭
계

약
경

작

희
망

여
부

□
희

망

□
불

희
망

    인
삼

산
업

별
 

제
4
조

제
1
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3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경

작
신

고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는
 인

)

  
  ○

○
농

업
동

조
합

법
에

 의
한

 인
삼

련
 품

목
조

합
장

 귀
하

  
  구

비
서

류
 : 경

작
지

의
 토

지
장

등
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7271-19311
민

99.6.12 
개

정
승

인

210㎜
×

297㎜

(신
문

용
지

 54g
/

㎥
(재

활
용

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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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2호

서
식

] <
개

정
 1999.8.7, 2001.7.14>

인
삼

경
작

신
고

필
증

성
명

 :

주
소

 :

수
확

정
연

도
 :

신
고

번
호

 :

신
고

일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수
확

정
연

근
 :        년

근

총
식

재
면

 :        a

경
작

신
고

지
의

 
종

 
는

 식
재

 사
항

①
경

작
지

②
지

목
③

종
 

는
 

식
재

면

④
식

재
일

도
·시

 시
·군

 읍
·면

 리
·동

 번
지

a

    인
삼

산
업

법
 
제

4조
제

1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3조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경

작
신

고
필

증
을

 교
부

합
니

다
.

년
         월

         일

○
○

농
업

동
조

합
법

에
 의

한
 인

삼
련

 품
목

조
합

장
  [인

]

27271-36511일

99.6.12 
개

정
승

인

210㎜
×

297㎜

(신
문

용
지

 54g
/

㎡
(재

활
용

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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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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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3호

서
식

] <
개

정
 1999.8.7, 

2001.7.14>

인
삼

경
작

변
경

신
고

서
처

리
기

간

2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④
경

작
지

도
·
시

 
시

·
군

 
읍

·
면

 
리

·
동

 
번

지
(신

고
번

호
      )

⑤
신

고
번

호
⑥

변
경

연
월

일

경
작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사

유

⑦
식

재
면

a

⑧
식

재
연

도

⑨
경

작
지

의
 

치

    인
삼

산
업

법
 
제

4조
제

1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3조
제

3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경
작

변
경

신
고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는
 인

)

    ○
○

농
업

동
조

합
법

에
 의

한
 인

삼
련

 품
목

조
합

장
  귀

하

    구
비

서
류

 : 인
삼

경
작

신
고

필
증

수
수

료

없
음

27271-19411민

99.6.12 
개

정
승

인

210㎜
×

297㎜

(신
문

용
지

 54ｇ
/

㎡
(재

활
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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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4호

서
식

] <
개

정
 1999.8.7, 

2001.7.14>

인
삼

경
작

(변
경

, 승
계

)신
고

필
증

승
계

인
 

는
 

변
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피
승

계
인

④
성

명
서

명
(인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
주

소
(

화
           

)

⑦
경

작
신

고
번

호
⑧

변
경

 
는

 승
계

연
월

일

변
경

 
는

 승
계

사
항

⑨
사

유
⑩

경
작

지
 

치
⑪

식
재

면
⑫

수
확

정
연

도

□
변

경
 □

상
속

 

□
양

수
 □

합
병

시
·군

 
읍

·면
 
리

·동
 
번

지
a

인
삼

산
업

법
 
제

4
조

제
1
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3
조

제
3
항

·제
4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경
작

(변
경

, 승
계

)신
고

필
증

을
 교

부
합

니
다

.

년
          월

          일

○
○

농
업

동
조

합
법

에
 의

한
 인

삼
련

 품
목

조
합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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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신
문

용
지

 54ｇ
/

㎡
(재

활
용

품
))



-
 1

0
4
 -

[별
지

 제
5호

서
식

] <
개

정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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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

경
작

승
계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승
계

인

(신
고

인
)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피
승

계
인

④
성

명
서

명
(인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
주

소
(

화
         )

경
작

승
계

사
항

⑦
경

작
지

⑧
지

목
⑨

식
재

면
⑩

수
확

정
연

도

도
·시

 
시

·군
 
읍

·면
 
리

·동
 
번

지
a

⑪
경

작

신
고

번
호

⑫
승

계

연
월

일

⑬
승

계

사
유

□
상

속
 □

양
수

 □
합

병

  
  인

삼
산

업
법

 
제

4조
제

2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4조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경

작
승

계
신

고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는
 인

)

    ○
○

농
업

동
조

합
법

에
 의

한
 인

삼
련

 품
목

조
합

장
  귀

하

    구
비

서
류

 : 피
승

계
인

의
 인

삼
경

작
신

고
필

증
수

수
료

없
음

27271-1951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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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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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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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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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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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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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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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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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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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삼

연
근

확
인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경

작

신
고

번
호

⑤
경

작
지

의
 내

역
⑥식
재

연
도

⑦경
작

면

⑧
수

확
정

치
지

목
지

면
월

일

시
·군

 읍
·면

 리
·동

 번
지

a
a

a

    인
삼

산
업

법
 
제

9조
제

1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8조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수

삼
연

근
확

인
신

청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

명
 

는
 인

)

    ○
○

농
업

동
조

합
법

에
 의

한
 인

삼
련

 품
목

조
합

장
 귀

하

구
비

서
류

 : 인
삼

경
작

신
고

필
증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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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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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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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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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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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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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삼

연
근

확
인

서

경
작

자
: 

 
 

 
 

 
 

 
 

 
 

 
 

 
 

 
 

 
신

고
번

호
:

경
작

지
 :

경
작

면
 :      a                 수

확
면

 :     a

수
확

연
월

일
 :                     연

근
 :              년

근

수
량

 :              ㎏
(    

상
자

)

    인
삼

산
업

법
 
제

9조
제

1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8조
2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수
삼

연
근

확
인

서
를

 교
부

합
니

다
.

년
          월

          일

 
 

 
 

 
 

 
 

 
 

 
 

 
 

 
입

회
자

 
 

주
소

:

                      (경
작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서
명

 
는

 인
)

 
 

 
 

 
 

 
 

 
 

 
 

 
 

 
확

인
자

 
 
소

속
:

                      (검
사

원
)  성

명
: 

 
 

 
 

 
 

 
 

 
 

(서
명

 
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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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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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

류
제

조
업

등
신

고
서

처
리

기
간

2일

신
고

인

①
표

자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④
업

체
명

(상
호

)

⑤
제

조
장

소
재

지

⑥
제

조
종

류
□

홍
삼

   □
태

극
삼

   □
백

삼
   □

인
삼

제
품

류
(품

목
기

재
)

    인
삼

산
업

법
 
제

1
2
조

제
1
항

·제
4
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1
0
조

제
1
항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류

제
조

업
등

신
고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는
 인

)

   ○
○

시
장

·군
수

·구
청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시

설
내

역
서

 1부
(주

)참
조

 2. 
인

삼
제

품
류

의
 
제

조
·가

공
에

 
한

 
업

의
 
신

고
시

는
 
식

품
생

법
 
시

행
규

칙
 
제

27

조
제

1항
 

 제
4항

에
 규

정
된

 서
류

 (주
) 식

품
생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6 의

 규
정

에
 의

한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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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

류
제

조
업

신
고

필
증

표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업
체

명
 :                           신

고
번

호
 : 

제
조

장
소

재
지

 : 

제
조

종
류

 : 

    「
인

삼
산

업
법

」
 
제

12조
제

1항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10조
제

3항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류

제
조

업
신

고
필

증
을

 
교

부
합

니
다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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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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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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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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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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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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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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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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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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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

제
품

류
업

신
고

통
보

서

처
리

기
간

2일

신고인

①
표

자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④
업

체
명

(상
호

)

⑤
제

조
장

소
재

지

⑥
제

조
품

목

    인
삼

산
업

법
 
제

1
2
조

제
6
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1
0
조

제
4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제

품
류

의
 
제

조
·가

공
의

 
신

고
를

 
하

음
을

 
통

보
합

니
다

.

년
          월

          일○
○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인

]

    소
행

정
기

의
 장

 귀
하

    첨
부

서
류

 : 식
품

생
법

시
행

규
칙

 제
27조

제
1항

 
 제

4항
에

 규
정

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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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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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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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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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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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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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14>

인
삼

류
제

조
업

□
변

경
 □

휴
업

□
폐

업
 □

재
개

업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제
조

업
자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④
업

체
명

⑤
신

고
번

호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화
            )

⑦
신

고
사

항
⑧

신
고

사
유

    인
삼

산
업

법
 
제

1
2
조

제
3
항

, 
동

법
시

행
령

 
제

2
조

 
 
동

법
시

행
규

칙
 
제

1
3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류

제
조

업
 
변

경
·폐

업
·휴

업
·재

개
업

신
고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는
 인

)

    ○
○

시
장

·군
수

·구
청

장
 귀

하

    구
비

서
류

 : 인
삼

류
제

조
업

신
고

필
증

(인
삼

류
제

조
업

변
경

신
고

에
 한

한
다

)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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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품
))



-
 1

1
1
 -

[별
지

 제
11호

서
식

] <
개

정
 1999.8.7, 2001.7.14>

인
삼

류
제

조
업

 휴
업

·재
개

업
신

고
필

증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주
소

 : 

업
체

명
 :                          신

고
번

호
 : 

제
조

장
소

재
지

 : 

신
고

사
항

 : 

신
고

사
유

 : 

    인
삼

산
업

법
 
제

1
2
조

제
3
항

, 
동

법
시

행
령

 
제

2
조

 
 
동

법
시

행
규

칙
 
제

1
3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류

제
조

업
 
휴

업
·재

개
업

신
고

필
증

을
 
교

부

합
니

다
.

년
       월

       일

○
○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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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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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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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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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

류
제

조
업

등
승

계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승
계

인

(신
고

인
)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피
승

계
인

④
성

명
서

명
 (인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
주

소
(

화
            )

⑦
승

계
사

유
□

상
속

 □
양

수
 □

합
병

⑧
신

고
번

호

⑨
업

체
명

⑩
제

조
장

소
재

지

⑪
승

계
연

월
일

⑫
제

조
종

류

    인
삼

산
업

법
 
제

1
4
조

제
2
항

 
 
동

법
시

행
규

칙
 
제

1
4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와
 
같

이
 
인

삼
류

제
조

업
등

승
계

신
고

서
를

 
제

출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는
 인

)

  
  ○

○
시

장
·군

수
·구

청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 피
승

계
인

의
 인

삼
류

제
조

업
신

고
필

증

수
수

료

(주
)참

조

 2. 
인

삼
제

품
류

의
 

제
조

의
 

승
계

신
고

시
에

는
 

식
품

생
법

시
행

규
칙

 
제

33조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한
 서

류

 ㈜
 식

품
생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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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에

 의
한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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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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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

제
품

류
제

조
승

계
신

고
통

보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승
계

인

(신
고

인
)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

화
          )

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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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 연근 삼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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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연근별로 구분하여 기록 할 것.

     2. 지 등 사용치 못하게 된 검사필증은 장 이면에 붙이거나 별도로 보 ․ 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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